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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으로 구분한다. 온실

가스 감축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인간활동에 의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보호

하고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 지구적 흡수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수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1). 국제적으로 CDM, VCS, GS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채택하였다. 그 중 ‘13. 기후변화

와 대응’ 목표는 나머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전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 

단적인 예로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영향

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후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

1) 탄소중립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s://www.gihoo.or.kr/menu.es?mid=a30101010000)
2)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관관계와 13번 목표의 중요성, (사)우리들의미래, 박하은, 

http://climatetimes.org/?p=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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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간 상호작용 파악이 중요하다.

2023년 1월 영국 언론사 가디언(Guardian)은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시장 프로

그램 Verra에서 인증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3)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

다4). 이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강제 퇴거 문제

를 이야기하며 인권 문제도 제기하였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환경 측면의 역할과 더불어 SDG 측면의 환경·사회적 영향이 중요한 

사업승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safe guard) 마련의 중요성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에 

대한 요구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CDM, 

VCS, GS 등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 

1.2.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생물다양성 등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의 

기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 중소상공

3) REDD+란 산림의 타용도 전환 방지, 산림탄소축적 소실(산림황폐화) 방지, 산림보전을 위한 
활동 등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함

4) Revealed: more than 90% of rainforest carbon offsets by biggest certifier are 
worthless, analysis shows, Guardian, 
2023(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3/jan/18/revealed-forest-carb
on-offsets-biggest-provider-worthless-verra-a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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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

업의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국제

적 트렌드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농업, 산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단이 다양하고 

1사1촌 운동, 산림보존 활동 등 지속가능발전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발전 공통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강원특

별자치도내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을 자체평가하여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평가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향후 온

실가스 감축사업 유치 및 도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감축 실

적 거래 증진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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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및 내용

2.1.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온실

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다. 또한 SDM SD Tool을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내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2.2. 연구의 범위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탄소시장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의 지속가

능발전 활동이 연계된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

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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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본 연구는 1단계로 탄소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 적용 현황을 파악하

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연구논문 등)와 전문가조사(전문가 자문회의 등)를 실시한

다.

2단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하는 다양한 제도에서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

가기준(지표 항목, 지표 범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실제 탄소시장에서 사업 

등록건수가 많은 제도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도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제도별 

평가체계와 평가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한다. 

4단계는 SDM SD Tool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내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CDM사업, 

KVER 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도내 추진

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예상 감축량이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강원도내 추진

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체 평가가 어려울 경우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를 자체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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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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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탄소시장 영향 분석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1.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는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

개발위원회에서 제시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

한다5).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2022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

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

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을 의미한다.

5) 우리들 공동의 미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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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필요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규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연계되어 있다. 과거에는 기업을 평

가함에 있어서 재무적 평가만을 수행하였다면,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

출, 인권, 지역사회 관계, 이사회 구성, 기업윤리 등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한 기업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ESG 지표로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UN 사회개발연구소(UNRISD6))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향

한 진전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지속가능발전성과지표(SDPI)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성과지표는 능동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ESG평가, 지속가능발전 기여 

평가, 사회적가치 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반영한 기후공시, 

ESG 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6) UN 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란 현대의 개발 문
제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와 정책 분석을 수행하는 UN 조직체계 안의 자율
적 연구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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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 동향

2.1. SDG Impact 평가

UN에서 정의하는 SDG Impact 평가란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치국의 지속가능개

발목표 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VCS7), GS8), ACR9), CAR10) 등 탄소시장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서는 SDG 기여 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혹은 사업유치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도구(tool)와 양

식(template)을 활용하여 정성 위주의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별 특징을 살펴보면 VCS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SDG 목표에 

기여함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GS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SDG 기여 모니터링 

접근방식을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두 프로그램은 모두 3개 이상의 SDG 목

표에 기여함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CAR은 사업개발자가 SDG Impact 평가를 위해 사용한 모든 도구와 방법을 공

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ACR은 SDG 기여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SDG에 긍정적

인 기여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자체 양식을 사용하

여 SDG 기여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7) VCS(Verified Carbon Standard)란 Verra에 의해 마련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의미함
8) GS(Gold Standard)란 UN의 SDGs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의미함
9) ACR(American Carbon Registry)란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자발적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의미함
10) CAR(Climate Action Reserve)란 북미 지역에서 이행되는 자발적 상쇄 프로그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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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VCS

⦁사업개발자는 프로젝트 활동이 UN SDG 및 사업유치국의 SDG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입증해야 함

⦁추가 활동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의해 정의되고 이에 따라 
추적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입증해야 함

⦁사업개발자는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후의 각 
모니터링 기간에 프로젝트가 최소 3개 이상의 SDG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가능한 경우, 사업개발자는 프로젝트 활동이 사업유치국의 SDG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입증해야 함

GS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발전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여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최소 3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입증 가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SDG 13이어야 함

⦁SDG 영향은 프로젝트의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인 주요 효과여야 
하며,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배포, 시작 또는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효과가 아니어야 함

⦁사업 시나리오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잠재적인 SDG 영향을 식별해야 하며, SDG 영향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함

⦁프로젝트는 관련 모니터링 지표 및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식별하고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모니터링 접근 
방식을 정의해야 함

CAR

⦁사업개발자가 프로젝트 활동이 사업유치국의 SDG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함

⦁사업개발자는 CAR의 SDG 보고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가 어떻게 
SDG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제공해야함

⦁사업개발자는 SDG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모든 도구와 방법론을 
공개해야함

ACR

⦁사업계획서 또는 부록으로 제공되는 가장 최근 발행된 ACR SDG 기여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활동이 SDG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함

⦁프로젝트 활동이 사업유치국의 SDG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SDG 
목표가 관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ACR의 도구 및 방법 
또는 ACR이 승인한 방법 또는 도구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프로젝트가 
SDG 13(기후 행동) 외에 SDG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표 1. SDG Impact 평가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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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fe Guard 평가

Safe Guard는 세계은행11)에서 1970년도에 개발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환경 어드바이저 포지션 신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환경·사회영향평가 

이슈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다. ODA 분야에서는 Safe 

Guard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조기관과 수원국이 해야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정의한다. UN에서 정의하는 

Safe Guard 평가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식별·평가·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의미한다.

SDG Impact 평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는 Safe 

Guard 평가를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다. CAR과 ACR은 Safe Guard 평가를 위한 

양식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된 양식을 활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

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위험 식별, 위험 완화 조치 계획, 모니터링 방법 등 공

통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GS는 별도의 Safe Guard 원칙 및 요구사항 지침을 개발하여 사업개발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보다 세부적인 Safe Guard 

원칙12)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칙별 정의 및 사업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11) 세계은행은 2016년 새로운 환경·사회적 프레임워크(ESF: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를 승인하였으며,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보호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금을 
빌리는 차용국과 세계은행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고 위험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적 참여 보장 등의 세부 목표를 제시함

12) 세부적인 원칙은 사회(인권,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문화유산·원
주민·이주 및 재정착, 부패), 경제(경제 영향), 환경(기후 및 에너지, 물, 환경·생태 및 토지
사용) 등 총 9가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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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VCS

⦁프로젝트 활동은 자연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사업개발자는 프로젝트 활동의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함

⦁주요 평가분야는 ‘순피해없음(no net harm)’,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인권 및 평등, 재산권, 생태계 건강 등 5가지

GS

⦁별도의 Safe Guard 원칙 및 요구사항 지침에 따라 평가됨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필요
⦁Safe Guard 관련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입증은 모니터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Safe Guard 원칙은 사회, 경제, 환경 및 생태 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총 9개의 원칙으로 구성됨

CAR

⦁환경 및 사회적 Safe Guard 평가 양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의 성격을 공개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할 
조치를 명시하고 완화 조치 모니터링 요건을 설명하도록 요구함

⦁주요 평가분야는 ‘노동 및 근로조건’, ‘성평등’, ‘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물자원 관리’, ‘인권 및 
이해관계자 참여’, ‘원주민, 지역사회 및 문화유산’,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강력한 수익 공유’ 등 8가지

ACR

⦁모든 관련 지역, 국가 및 국제 법률·규정·협약·계약 등을 준수하여 
프로젝트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모든 사업개발자가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함

⦁프로젝트 활동의 범위와 규모 및 완화 조치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CR 웹사이트에 가장 최근에 게시된 
ACR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사업계획서 내에 또는 부록으로 제공됨

⦁각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긍정/부정/중립으로 분류하고 영향 범주를 
입증하며 위험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표 2. Safe Guard. 평가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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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의 탄소시장 영향 분석

3.1. 탄소시장의 정의

탄소시장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이라는 도구로 상품

화하여 장외시장이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시장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규제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규제 탄소시

장은 규제 받는 대상이 허용량 준수를 위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반면 자

발적 탄소시장은 자발적으로 총량을 규제하거나 상쇄하는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이다. 탄소시장은 또한 배출권 유형에 따라 배출권 할당 시장과 크레딧(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된다. 배출권 할당 시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크레딧(프로젝트) 시장은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림 2. 탄소시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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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탄소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에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할당배출권13)을 

할당한 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과 실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차이만큼

의 잉여분을 다른 감축대상과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대상업체 조직

경계 외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이행하고 감축 인증실적14)을 인정 받으

면 이를 상쇄배출권15)으로 전환하여 거래할 수도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감축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여자가 사회적 책임과 탄

소중립 등을 위해 크레딧16)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은 활용목적에 따라 활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과 ESG 

등 기타 목적을 위해 크레딧이 활용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이고, 

반면 배출량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상쇄 크레딧이 활용된다면 규제 준수시장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은 일부 국가에서 규제시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콜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자발적 탄

소시장 크레딧을 활용하여 탄소세를 상쇄하고 있다.

구분 내용
싱가포르 ⦁탄소세에 5%까지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사용 가능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소세에 100%까지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사용 가능

표 3. 규제 탄소시장에서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13)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이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한 배출
권을 의미함

14)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
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한 실적을 의미함

15)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이란 외부사업 감축 인증실적에서 전환된 배출권
을 의미함

16) 크레딧(credit)이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
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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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탄소시장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문제점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17)는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거래가능한 CDM 크레딧(CER)18)이 발급된 반면 지속가능

한개발 목표 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못하였다. 그 결

과 사업유치국은 더 많은 CDM 투자자 유치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CDM 제도에서 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SD Tool19)을 제공하였으나 의무사

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참여자들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검증을 수

행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CDM 사업의 사업유치국 지속가능발전 기여 여부

및 감축 사업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측면 부정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자발적 탄소시장 Verra에서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영국 언론사 가디언(Guardian)이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강제 퇴거 문제를 이야기하며 SDG 측면의 인권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20). 

최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행 이후 SDG 측면의 환경·사회적 부정적 

영향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17)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유치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실적의 일정비율을 사업추진국의 감축 실적으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함

18) CDM 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란 CDM 사업으로부터 저감되는 온
실가스 감축실적을 의미함

19) CDM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성평가도구로 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 Tool을 제공함

20) 2023년 1월 공개된 기사로 Verra가 인증한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90% 크레딧이 
가상 크레딧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무결성 이슈
가 글로벌하게 공론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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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탄소시장에서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중요성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견인하는 파리협정 제6.2조21) 시장 메커니즘을 살펴

보면 양 국가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건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알려진 파리협정 

제6.4조22)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위해 의무적으로 SD 

Tool23)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앞서 2장에서 서술한 바

와 같이 VCS, GS, ACR, CAR 등 대표적인 국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도 

SDG Impact 평가와 Safe Guard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인을 평가하

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도 이

러한 국내외적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

발전 측면 평가기준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추진 

목표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파리협정 제6.2란 당사국 간 다양한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감축 메커니즘을 의
미함

22) 파리협정 제6.4조란 기존 청정개발체제와 유사하게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관리하는 중앙
화된 감축 메커니즘을 의미함

23) SD Tool이란 파리협정 제6.4조 활동을 통해 사업개발자가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잠재적
인 부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기여를 평가·입증·관리·모니
터링 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함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탄소시장 영향 분석 ｜   21

제3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활동 연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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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활동 
연계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1.1. 사례조사 절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지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였던 

사례를 조사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지속가능발전 활동 연계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조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한 후,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일정 

기준 이상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의 사업 개요, 지속가능발전 기

여 내용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온실가스 감축사업 선정 기준

□ 프로그램 선정기준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두 가지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 

발행된 크레딧 양이 많은 글로벌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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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SDG 기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그 결과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발행량 중 약 17%를 차지하면서2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어느 SDG 목표에 기여하는지 레지스트리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GS를 선정하였다.

그림 3. SDG 기여 공개 사례 (GS 레지스트리)

□ 온실가스 감축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SDG 17개 목표 중 5개 목표 이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

정한다. 5개에는 SDG 13번 목표인 기후행동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4) Climate Focus에서 제공하는 Voluntary Carbon Market Dashboard를 통해 자발적 탄
소시장 프로그램별 사업등록건수, 크레딧 발행량, 크레딧 소각량, 사업대상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app.powerbi.com/view?r=eyJrIjoiNGI5ZDY1ZWUtZGU0NS00MWRmLWFkNj
QtMTUyYTMxMTVjYWQyIiwidCI6IjUzYTRjNzZkLWI2MjUtNGFhNi1hMTAzLWQ0M2
MyYzIxYTMxMiIsImMiOjl9&pageName=ReportSection68c2510fa4171bdf82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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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 항목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 활동 연계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감축사

업 부문과 지속가능발전 기여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감축사업 

부문에서는 사업명, 사업개발자, 사업 유형, 사업대상지, 사업개요, 연간 예상 감축

량, 방법론 등을 조사한다. 지속가능발전 기여 부문에서는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명, 지속가능발전 기여 방법 등을 조사한다.

구분 내용

조사대상 ⦁GS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조사항목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명
⦁사업개발자
⦁사업 유형
⦁사업대상지
⦁사업개요
⦁연간 예상 감축량
⦁방법론 등

SDG기여 ⦁지속가능발전 목표명
⦁지속가능발전 기여 방법 등

표 4. 사례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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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지속가능발전 연계 사례

현재 GS 레지스트리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증된 사업(Certified Project)25) 중에

서 SDG 기여가 가장 많은 감축사업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11가지의 SDG 목표

에 기여하는 사업이 8개 추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단일 프로그램이면서 예상 감축

량이 소규모로 분류되는 사업 2가지26)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선정된 2가지 감축사업의 사례조사 결과이다.

2.1. Kolar Biogas Project

Kolar Biogas Project는 인도 Kolar 지역에서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1가구당 2m3 또는 3m3 용량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소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는 스토브는 요리와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장작 스토브와 

등유를 대체한다. 본 사업은 CDM 사업의 방법론 AMS-I.C. Thermal energy 

production with or without electricity을 적용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따른 연간 예상 감축

량은 24,978톤/년이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여하는 SDG 목표는 총 11가지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

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육상생태계 보호, 지구촌 협력 등이다.

25) GS의 감축사업 현황은 ①사전검토 승인 프로젝트(Listed) ②타당성평가 승인 프로젝트
(Certified Design) ③사업수행후 검증보고서 승인 프로젝트(Certified Project) 등 3가지
로 구분됨

26) 선정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3개였으나, SDG 기여 관련 보고서 내용 확인이 가능한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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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명 ⦁Kolar Biogas Project

사업개발자 ⦁myclimate Foundation
사업 유형 ⦁바이오가스(열)
사업대상지 ⦁인도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Kolar 지역 농촌 지역 가구에 
바이오가스 장치를 제공한다. 본 사업은 요리와 물 가열에 
사용되는 연료 장작과 등유의 양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요리 스토브를 보다 깨끗한 바이오가스 스토브로 교체할 
것이다. 또한 가축 분뇨로 인한 메탄 배출을 줄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촌 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간 예상 감축량 ⦁24,978tCO2eq

방법론 ⦁AMS-I.C. Thermal energy production with or without 
electricity

기여하는 SDG 목표 ⦁1, 2, 3, 4, 5, 7, 8, 12, 13, 15, 17

표 5. Kolar Biogas Project 조사결과 (감축사업)

본 사업의 검증보고서27)에 따르면 SDG 기여 측면별 관련 SDG, 매개변수 설명, 

모니터링값, 검증수단, 결과 및 결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총 19개의 SDG 세부목

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내용의 경우 동일한 SDG 기여방법으로 

2개 혹은 3개의 SDG 세부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SDG 기여에 

대한 매개변수별 SDG 세부목표는 아래 표6과 같다.

27)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report form for GS CDM project activities 참고
28) 바이오가스 장치 슬러지의 적절한 적용,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평균 시스템의 연간 작동 시간, 연간 바이오가스 소화조에 공급되는 동물성 분뇨의 평
균량 등 4개 매개변수가 여러 SDG 세부목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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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목표 SDG 세부 목표 SDG 기여방법

1 빈곤 퇴치

1.2.2. 국가적 정의에 따른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아동의 비율

⦁바이오가스 장치를 통해 
연료를 절감하여 가구당 
연간 평균시간과 비용 절감

2 기아 종식

2.3.1. 농업/목축/임업 규모별 
노동 단위당 생산량

⦁바이오가스 장치 슬러지의 
적절한 적용

2.3.1. 농업/목축/임업 규모별 
노동 단위당 생산량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3 건강과 웰빙

3.9.1. 가정 및 주변 
대기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평균 시스템의 연간 작동 
시간

3.9.1. 가정 및 주변 
대기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입원 발생률 감소를 확인한 
가구 비율

3.9.2. 안전하지 않은 물, 
안전하지 않은 위생 및 위생 
부족에 기인한 사망률

⦁연간 바이오가스 소화조에 
공급되는 동물성 분뇨의 
평균량

3.9.3. 의도치 않은 중독에 
기인한 사망률

⦁농경 토양에 사용되는 
화학비료의 양 감소

4 양질의 교육
4.4.1. 기술 유형별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5 성평등

5.A.1(a) 성별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안전한 권리를 가진 총 농업 
인구의 비율
5.A.1(b) 소유권 유형별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

⦁바이오가스 장치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한 여성의 수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7.1.2. 청정연료와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효율적이고 깨끗한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5.1. 직업, 연령 및 
장애인별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소득

⦁제공된 일자리 수

8.5.1. 직업, 연령 및 
장애인별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소득

⦁사업으로 인해 고용된 
사람(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임금

표 6. Kolar Biogas Project 조사결과 (SDG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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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목표 SDG 세부 목표 SDG 기여방법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2.2. 국내 물질 소비, 
1인당 국내 물질 소비, 
GDP당 국내 물질 소비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사업 기술을 통해 달성한 
연료 절감량(%)

12.2.2. 국내 물질 소비, 
1인당 국내 물질 소비, 
GDP당 국내 물질 소비

⦁바이오가스 장치 설치 후 
가구에서 소비하는 연간 
등유량

13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행동 ⦁평균 시스템의 연간 작동 
시간

기후행동
⦁연간 바이오가스 소화조에 

공급되는 동물성 분뇨의 
평균량

15 육상생태계 보호

15.1.1. 총 토지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 비율

⦁바이오가스 장치 슬러지의 
적절한 적용

15.1.1. 총 토지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 비율

⦁사업에서 연간 달성한 목재 
절감량

17 지구촌 협력

17.7.1. 개도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된 총 자금 규모

⦁사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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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ogas Project, Uttarakhand, India

본 프로젝트는 단일 시설에 각각 2m3 또는 3m3 용량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소화조)를 설

치하는 사업이다. Uttarakhand의 Nainital, Udham Singh Nagar 및 Haridwar 지역과 

인도 Uttar Pradesh의 Sravasti 및 Bahraich 지역에 단일 가구를 위한 각각 2m3 또는 

3m3 용량의 소화조로, 바이오가스 장치는 가정에서 생성된 소똥을 공급받는다. 바이오가스 

스토브는 요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장작을 대체할 것이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전통

적인 장작 난로를 사용했는데 이는 비효율적이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가스 스토브

를 요리에 사용하여 기존 스토브에 사용하던 재생 불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절약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사업명 ⦁Biogas Project, Uttarakhand, India

사업개발자 ⦁myclimate Foundation
사업 유형 ⦁바이오가스(열)
사업대상지 ⦁인도

사업 개요
⦁본 사업은 Uttarakhand 지역에 바이오가스 소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요리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원(예: 장작)을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연간 예상 감축량 ⦁24,346tCO2eq

방법론 ⦁GS TPDDTEC V2 (Technologies and Practices to 
displace Decentralised Thermal Energy Consumption)

기여하는 SDG 목표 ⦁1, 2, 3, 4, 5, 7, 8, 12, 13, 15, 17

표 7. Biogas Project Uttarakhand 조사결과 (감축사업)

본 사업의 검증보고서29)에 따르면 SDG 기여 측면별 관련 SDG, 매개변수 설명, 

모니터링값, 검증수단, 결과 및 결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총 16개의 SDG 세부목

29)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report form for GS CDM project activitie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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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내용의 경우 동일한 SDG 기여방법으로 

2개 혹은 3개의 SDG 세부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0). SDG 기여에 

대한 매개변수별 SDG 세부목표는 아래 표8과 같다.

30) 설치된 바이오가스 유닛의 누적 개수, 바이오가스 장치에서 슬러지를 적용하는 농부의 비
율,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등 3개 매개변수가 여러 
SDG 세부목표에 기여함

SDG 목표 SDG 세부 목표 SDG 기여방법

1 빈곤 퇴치
1.4.1.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설치된 바이오가스 유닛의 
누적 개수

2 기아 종식

2.3.1. 농업/목축/임업 규모별 
노동 단위당 생산량

⦁바이오가스 장치에서 
슬러지를 적용하는 농부의 
비율

2.3.1. 농업/목축/임업 규모별 
노동 단위당 생산량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3 건강과 웰빙

3.9.1. 가정 및 주변 
대기오염에 기인한 사망률

⦁설문에 응한 가족 중 집 
안에 연기가 없다고 응답한 
가족의 비율을 설문에 응한 
전체 사용자로 나눈 값

3.9.3. 의도치 않은 중독에 
기인한 사망률

⦁바이오가스 장치에서 
슬러지를 적용하는 농부의 
비율

4 양질의 교육
4.4.1. 기술 유형별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표 8. Biogas Project Uttarakhand 조사결과 (SDG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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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목표 SDG 세부 목표 SDG 기여방법

5 성평등

5.A.1(a) 성별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안전한 권리를 가진 총 농업 
인구의 비율
5.A.1(b) 소유권 유형별 
농경지 소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 중 여성의 비율

⦁소득 창출 활동에 대해 
교육을 받은 여성 수

- ⦁장작을 모은데 시간이 
절약된 농부의 비율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7.1.2. 청정연료와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효율적이고 깨끗한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5.1. 직업, 연령 및 
장애인별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소득

⦁사업으로 인해 고용된 
현지인 수

8.5.1. 직업, 연령 및 
장애인별 여성 및 남성 
직원의 평균 시간당 소득

⦁사업으로 인해 고용된 
사람(남성과 여성)의 연평균 
임금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2.2. 국내 물질 소비, 
1인당 국내 물질 소비, 
GDP당 국내 물질 소비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사업 기술을 통해 달성한 
연료 절감량(%)

13 기후변화와 대응 기후행동 ⦁인증유효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15 육상생태계 보호 - ⦁프로젝트로 절약된 목재 
상당량

17 지구촌 협력

17.7.1. 개도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된 총 자금 규모

⦁설치된 바이오가스 유닛의 
누적 개수

17.7.1. 개도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된 총 자금 규모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총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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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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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분석

1. 평가기준 분석 개요

1.1. 평가기준 분석 절차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 조사

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한 후, 프로그램에서 공개하고 있

는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을 조사한다. 

1.2. 평가기준 선정 기준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은 글로벌 대표 상쇄제도 및 글로벌 대표 자발

적탄소시장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상쇄제도로는 CDM

과 SDM을 선정하고, 자발적탄소시장 거래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VCS, GS를 글

로벌 대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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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은 앞서 평가기준 동향에

서 살펴본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와 보호조치 평가를 선정한다. 평가기준 자료는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1.3. 평가기준 조사 항목

평가기준 관련하여서는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먼저 평가기

준으로는 세부 평가지표(원칙, 요구사항, 평가항목, 평가질문 등), 응답 표시방법, 

국가 수준 및 사업 수준 대응 가능여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여부 등을 조사한

다. 평가체계는 평가 의무 여부, 평가절차, 모니터링 방법, 제3자 검증 여부, 보고 

방법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공개방법 등 활용사례에 대해 조사한다.

1.4. 평가기준 분석 항목

평가기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DG TOOL 평가기준의 목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별 SDG TOOL 평가기준 특성,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

가기준, SDG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평가기준의 국내 도입시 이슈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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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대상 ⦁CDM, SDM, VCS, GS

선정기준
⦁글로벌 대표 상쇄제도
⦁글로벌 대표 자발적탄소시장 프로그램
 *(`23 기준) 자발적탄소시장 거래량 70% 이상 차지

조사방법

⦁제도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문헌자료 확인
*CDM(Sustainable Development Co-Benefits Tool)
*SDM(Sustainable Development Tool)
*VCS(VCS Standard)
*GS(Principles&Requirements, Safeguarding Principles&Requirements)

조사항목

⦁평가기준(세부 평가지표(원칙, 요구사항, 평가항목 등), 응답 표시방법, 국가 
수준 및 사업 수준 대응 가능여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여부 등)

⦁평가체계(의무 여부, 평가절차31), 모니터링 방법, 제3자 검증 여부, 
사업등록시 필수 평가항목 여부, 사전 및 사후 평가 여부, 보고방법, 
입증방법 등)

⦁활용사례(평가결과 공개방법 등)

분석항목

⦁SDG TOOL 평가기준 목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별 SDG TOOL 평가기준 특성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평가기준
⦁SDG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활용 방안 등

시사점 ⦁평가기준의 국내 도입시 이슈사항

표 9. 평가기준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31) 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를 사업 등록 및 크레딧 인증 절차 중 어느 부분에서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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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조사 및 분석

2.1. CDM

2.1.1. 제도 개요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

한 온실가스 감축 매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크레딧(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인정받아 자국의 감축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다.

CDM 집행위원회(CDM EB)는 2014년부터 온라인으로 CDM SD Tool를 공개

하여 사업참여자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이익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 CDM SD Too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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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평가체계  

SD Tool의 평가절차는 우선 사업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CDM 사무국(Programme Officer)에 제출하면, CDM 사무국에서 검토결과에 따

라 승인 후 보고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별도의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참여자가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여 CDM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실제로 사업 수행기간 중 

SD Tool 관련 모니터링을 한 경우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구분 CDM

평
가
체
계

의무여부 선택

평가절차

①(사업참여자) 보고서 작성
②(사업참여자) CDM 사무국에 제출
③(CDM 사무국) 검토 및 승인
④(CDM 사무국) 보고서 공개

모니터링 방법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이익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개발할 수 있음

(해당 문서 DOE에 제출하여 공개할 수 있음)
제3자 검증 여부 선택 (제3자 검증 의향 여부 선택)
사업등록시 필수 
평가항목 여부 해당없음
사전 및 사후 

평가 여부 해당없음

보고방법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이익 평가 모니터링을 한 경우 해당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 및 검증을 위해 DOE에 제출할 수 있음

입증여부 해당없음

표 10. CDM SD Tool 조사 결과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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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평가기준

CDM SD Tool은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개발 공편익 수준을 평가하

는 도구이다. 환경은 대기, 토지, 수질, 자연자본 관련 세부 평가항목이 있으며, 사

회는 일자리, 건강&안전, 교육, 복지 관련 세부 평가항목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는 성장, 에너지, 기술, 국제수지 관련 세부 평가항목이 존재한다.

각 항목별 응답을 예, 아니오, 해당없음 중 선택한다. ‘예’를 선택할 경우 자세한 

질문이 활성화된다. 사업이 공동이익을 지원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니

오’를 선택하고, 사업과 공동이익 사이에 관계가 없은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한다.

모든 세부평가지표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평가항목의 세부 내용은 아

래 표와 같다.

구분 CDM
개요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개발 공편익 수준 평가

평
가
지
표

원칙 해당없음
요구사항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응답

평가항목 환경(대기, 토지, 수질, 자연자본), 사회(일자리, 건강&안전, 교육, 복지), 
경제(성장, 에너지, 기술, 국제수지) 각 세부 부문별 평가항목 존재

응답 표시방법 예, 아니오, 해당없음 중 택 1
정량평가 여부 해당없음
정성평가 여부 해당

표 11. CDM SD Tool 조사 결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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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문 내용

환경
(4)

대기 (Air)
(9)

⦁SOx 저감
⦁NOx 저감
⦁비산재 저감
⦁부유물질 저감
⦁비메탄계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소음공해 저감
⦁악취 저감
⦁먼지 저감
⦁기타 대기질 개선

토지 (Land)
(7)

⦁수명 종료 제품 방지(고형폐기물)
⦁퇴비 생산/사용
⦁분뇨, 광물질 비료 또는 기타 토양 

영양소 생산/사용
⦁관개
⦁토양 침식 방지
⦁경운 최소화
⦁기타 토지 품질 개선

수질 (Water)
(5)

⦁폐수 관리/제어 개선
⦁물 절약/보존
⦁정화/깨끗한 물 공급
⦁물생태 개선
⦁기타 수질 개선

자연자본 (Natural Resources)
(5)

⦁광물자원 보호
⦁식물 생명 보호/강화
⦁종다양성 보호/증진
⦁산림 보호/강화
⦁기타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 

보호/강화

사회
(4)

일자리 (Jobs)
(4)

⦁새로운 장기 일자리
⦁새로운 단기 일자리
⦁새로운 소득 창출원
⦁기타 취업 기회

건강&안전 (Health&Safety)
(8)

⦁질병 예방
⦁사고 감소
⦁범죄 감소

표 12. CDM SD Tool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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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보존
⦁실내 공기오염 감소
⦁건강 서비스 강화
⦁위생 및 폐기물 관리 개선
⦁기타 건강 및 안전 개선

교육 (Education)
(4)

⦁직무 관련 교육
⦁강화된 교육 서비스
⦁프로젝트 관련 지식 전달
⦁기타 교육 혜택

복지 (Welfare)
(8)

⦁근무 조건 개선
⦁지역사회 또는 농촌 발전
⦁빈곤 완화
⦁부의 분배 개선/소득 및 자산 생성
⦁지자체 재원 증가
⦁여성의 역량 강화
⦁교통 체증 감소
⦁기타 복지 혜택

경제
(4)

성장 (Growth)
(7)

⦁신규 투자
⦁신규 산업/상업 활동
⦁신규 인프라
⦁생산성 향상
⦁생산비용 절감
⦁신규 사업 기회
⦁기타 경제 혜택

에너지 (Energy)
(4)

⦁에너지 공급 개선
⦁에너지 접근
⦁에너지 경제성 또는 신뢰성
⦁기타 에너지 개선

기술 (Technology)
(5)

⦁수입 기술 도입/개발/확산
⦁지역 기술 도입/개발/확산
⦁신규 기술 지역상황에 적응
⦁기술 관련 지식 활동
⦁기타 기술 혜택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2)

⦁외국 의존도 감소
⦁기타 거시경제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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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DM

2.2.1. 제도 개요

SDM(지속가능발전체제,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은 파리협정에

서 채택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매커니즘의 하나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CDM 

보다 더 폭 넓은 국가와 다양한 감축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

SDM의 SD Tool(Sustainable Development Tool)은 파리협정 6.4조 감독기

구(SB, Supervisory Body)가 제14차 회의(SBM 014)에서 승인하였다. 지속가능개

발도구의 개발 목적은 파리협정 6.4조 사업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do no harm)’

는 원칙을 지지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며 17가지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el Development Goals)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환경·

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5. SDM S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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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평가체계

SDM SD Tool의 평가절차는 우선 사업참여자가 관련 양식을 작성한 후 이해관

계자 협의를 수행하고, DOE에서 타당성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사업참여자는 수항

수행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DOE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리협정 제6.4조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검증 표준에 따라 지속가능개발 

도구 이행 검증을 실시한다. DOE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수집

된 의견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위험 평가 및 지속가능개발 영향의 사

후 이행을 평가한다. DOE는 A6.4ER 발급 요청시 지표 모니터링을 검증해야 한다.

파리협정 6.4조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 표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따르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및 지속가능한개발 혜택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정보

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부터 지속가능개발도구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요약과 모니터링 계

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이행 및 모니터링 검증 단계에서는 등록된 프로젝

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 기여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 

받아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SDG 지표, 데이터 단위 및 출처, 모니터링 절차, 모니

터링 빈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니터링 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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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DM

평
가
체
계

의무여부 의무

평가절차 ①(사업참여자) 관련 양식 작성 ②(사업참여자) 이해관계자 협의
③(DOE32)) 타당성평가 ④(사업참여자) 모니터링 ⑤(DOE) 검증

모니터링 방법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 및 지속가능개발 기여 양식에 
따라 사업 수행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작성

제3자 검증 여부 의무
사업등록시 필수 
평가항목 여부 의무
사전 및 사후 

평가 여부 의무
보고방법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DOE에 제출
입증여부 의무

표 13. SDM SD Tool 조사 결과 (평가체계)

2.2.3. 평가기준

SDM SD Tool은 환경·사회적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이다. 보호조치 평가는 총 11개 요소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으로 수행되며, 지

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는 사업참여자가 설정한 사업 수준의 SD 지표로 평가한다.

각 항목별 응답을 예, 잠재적, 아니오, 해당없음 중 선택한다. 각 응답별 사업참

여자의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32)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지정운영기구로 SDM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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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사업참여자 필요한 조치

예

특정 요소에 대해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이 존재하거나 사업이 파리 
협정 제11조 전문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이 도구의 섹션 6에 정의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 요소와 기준, 그리고 이행, 운영 및 
해당되는 경우 해체 과정에서 사업유치국이 
구속되는 관련 국내 및 국제 조약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식에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을 식별합니다. 
사업참여자가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에 설명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요소를 모니터링합니다.

잠재
적

위험 또는 예상되는 영향은 A6.4 사업의 
이행, 운영 및 해당되는 경우 해체 또는 해체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지만 현재는 관련이 
없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소가 현재 충족되고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합니다. 각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식별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니
오

위험 또는 예상되는 문제는 A6.4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업데이트된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식을 다음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 후 변경 승인 요청.

해당
없음 이 질문은 A6.4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요소나 기준의 배제를 

정당화하세요.

표 14. 평가질문 응답별 사업참여자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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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DM
개요 환경·사회적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평
가
지
표

원칙 해를 끼치지 않는다 (do no harm)

요구사항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식 작성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 작성

지속가능개발 기여 양식 작성

평가항목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11개 요소(환경 3, 사회 8)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사업참여자가 설정한 사업 수준의 
SD 지표

응답 표시방법 예, 잠재적, 아니오, 해당없음 중 택 1
정량평가 여부 해당
정성평가 여부 해당

표 15. SDM SD Tool 조사 결과 (평가기준)

세부적인 환경·사회적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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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사업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환경 또는 사회적 피해를 유

발하지 않음을 문서화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잠재적 위험의 식별, 평가, 

회피, 최소화 및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

식과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계획 보고서는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식별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환경 및 사회적 위험 평가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위험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단계로 사업참여자는 11가지 요소별 평가질문에 응답하여

야 한다. 만약 A6.4 사업이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면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 평가는 위험 성격과 정도를 설명하

고 관련 규정, A6.4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해당 요소와의 관련성을 요약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환경
요소1 에너지
요소2 대기, 토지, 수자원
요소3 생태학 및 천연자원

사회

요소4 인권
요소5 노동
요소6 건강 및 안전
요소7 성평등
요소8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요소9 원주민
요소10 부패
요소11 문화유산

표 16. SDM SD Tool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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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위험평가의 결론은 예 또

는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참여자는 A6.4-FORM-AC-016의 특정 요소 기

준에 따라 완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단계는 완화 조치 수립 단계로 사업참여자는 위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A6.4 

환경 및 사회적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을 피하고,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경우 식별된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완화해야 한다. 계획에는 잠

재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참여자가 취해야할 조치와 행동의 정의를 

포함하여 제안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식별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전략 및 조치와 관

련된 사업 수준의 환경 및 사회적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환경·사회적 모니터

링 계획 양식에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자가 지역 및 글로벌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수

렴한 문제를 반영하여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식과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

식을 작성하면 그 결과를 검증을 수행하는 DOE와 공유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이 등록되면 사

업참여자는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에 명시된 대로 사업 수준의 환경 및 사회 지표를 모니

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DOE는 A6.4 ER 발급을 요청받

을 때마다 해당 지표의 모니터링을 검증해야 한다.

각 요소별 세부 평가지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요소1. 에너지
개요 E1 A6.4 사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합니다.

평가기준 E1.1 A6.4 사업은 다른 사용자의 에너지 공급 가용성이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소2. 대기, 토지 및 수자원

개요 E2
A6.4 사업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해 및/또는 무해한 오염 
물질을 포함하여 대기, 토지 또는 수질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평가기준
(대기) E2.1.1 A6.4 사업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피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표 17. SDM SD Tool 평가지표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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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으로 인한 강도와 질량 흐름을 최소화 
및/또는 제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상적, 비일상적,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에 
적용되며, 지역적 및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2.1.2

기존 오염 수준이 제안된 사업이 진행될 부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고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가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사업참여자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평가기준
(토지)

E2.2.1

A6.4 사업은 오염물질이 토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피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으로 인한 방출의 강도와 대량 흐름을 최소화 
및/또는 제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상적, 비일상적,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에 
적용되며, 지역적 및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2.2.2

기존 오염 수준이 제안된 사업이 진행될 부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고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가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사업참여자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E2.2.3
A6.4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토양, 토지 이용, 지표 및 지하수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사업 
시작 전에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2.2.4
A6.4 사업참여자는 경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사업의 결과로 토양 자원의 저하 또는 토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2.2.5
지역사회에서 살아있는 자연자원의 생산, 수확 및/또는 관리와 관련된 
A6.4 사업의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평가기준
(수자원)

E2.3.1
A6.4 사업참여자는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 
수자원과 물 관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2.3.2

A6.4 사업은 오염물질의 수질 배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피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배출 강도와 대량 흐름을 최소화 및/또는 제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상적, 비일상적,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에 
적용되며, 지역적 및 국경을 초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2.3.3
기존 오염 수준이 제안된 사업이 진행될 부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고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가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 사업참여자는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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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합니다.

E2.3.4

A6.4 사업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물 소비자인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물 소비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물 소비를 피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활동의 물 소비가 사람과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가용성, 접근성, 신뢰성, 품질 측면에서 활동이 없을 때의 환경 및 
사회적 조건과 비교하여 물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요소3. 생태학 및 천연자원

개요 E3 A6.4 사업은 서식지와 서식지가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누적적인 영향을 피합니다.

평가기준
(자연
자원)

E3.1.1 

A6.4 사업참여자는 토양, 광물 및 기타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 보존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활동 실행, 운영 및 해당되는 경우 해체하는 동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기준
(생물

다양성)

E3.2.1 A6.4 사업참여자는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E3.2.2 A6.4 사업참여자는 육상, 담수, 연안 및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E3.2.3 A6.4 사업은 사업 경계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합니다.

E3.2.4
A6.4 사업은 멸종위기, 취약종 또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종, 보호 지역 및 장소의 개체수를 줄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3.2.5 A6.4 사업참여자는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이를 
보호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E3.2.6

A6.4 사업은 외래종을 새로운 환경에 도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참여자는 외래종을 품을 수 있는 기질 및 매개체(토양, 밸러스트, 
식물 재료 등)의 운송을 포함하여 외래종의 우발적 또는 의도치 않은 
유입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E3.2.7
A6.4 사업의 국가 또는 지역에 외래종이 이미 정착한 경우, 
사업참여자는 외래종이 아직 정착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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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중요 

서식지)
E3.3.1

A6.4 사업참여자는 중요 서식지로 확인된 서식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6.4 사업이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a)프로젝트 지역의 유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위험과 

활동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주변의 높은 보존 가치 및 생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장해야 합니다.

(b)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기준이나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한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생태학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생물다양성 가치의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절하게 설계된 장기적인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소4. 인권

개요 E4

인권은 A6.4 사업의 이행과 모든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와의 
일관성을 알리고 안내하는 가장 중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합니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이러한 권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 평등,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기준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제6조 4항은 모든 사업이 
이러한 인권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 사회적 안전장치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제6조 4항은 인권이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개발 기회와 혜택의 공정한 분배 보장의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사업참여자는 활동 또는 제안된 활동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어떤 형태의 직간접적,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압력이나 보복을 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기준

E4.1
A6.4 사업은 참여와 포용을 존중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SD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사업유치국의 국가적 조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E4.2

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으로 인한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 
영향을 식별, 평가,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A6.4 사업이 모든 이해관계자, 권리 보유자 및 집단, 
특히 원주민을 포함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와 존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유엔 글로벌 콤팩트 및 
SDGs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요소5. 노동
개요 E5 A6.4 사업은 빈곤 감소와 포용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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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며, A6.4 사업참여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평가기준

E5.1 A6.4 사업참여자는 지역 사회가 A6.4 사업으로 창출된 노동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합니다.

E5.2 A6.4 사업참여자는 사업 근로자의 공정한 대우, 차별 금지 및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E5.3
A6.4 사업참여자는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지역사회 봉사자, 1차 공급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를 포함한 A6.4 
사업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E5.4 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 또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5.5 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E5.6 A6.4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사업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E5.7

A6.4 사업참여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학적 위험은 
물론 여성에 대한 특정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 
또는 분야와 관련된 내재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소6. 건강과 안전

개요 E6
A6.4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상황상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평가기준

E6.1
A6.4 사업은 지역사회가 건강 위험(예: 오염, 오염된 지역/자원) 및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6.2

A6.4 사업참여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위험을 고려하는 등 해당 
활동의 위험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과 영향의 최소화 및 감소보다 
예방 또는 회피를 우선시하여 적절한 회피, 최소화 및 완화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A6.4 사업과 관련된 사고나 사건을 적절하게 
기록, 보고 및 처리하고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6.3
보건 및 안전 조치는 위험 노출의 차이를 고려하고 성인지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자, 원주민 등 
소외되고 불리한 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소7. 성평등

개요 E7 A6.4 사업은 이러한 위험과 영향을 예방,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별 기반 위험과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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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평가기준
E7.1

A6.4 사업참여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지 않아야 하며, 성 
평등 및/또는 여성과 소녀의 모든 다양성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E7.2 A6.4 사업참여자는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요소8.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개요 E8

A6.4조 활동은 비자발적 재정착을 방지합니다. A6.4조 활동은 물리적 
이주(이주, 주거지 상실 또는 쉼터 상실) 및 경제적 이주(토지,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권 상실로 인한 수입원 또는 기타 생계수단 
상실)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 관련 토지 취득 및 토지 사용 제한을 피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비자발적 재정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재민(및 이재민을 수용하는 호스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중하게 협의, 계획 및 실행해야 
합니다.

평가기준

E8.1 A6.4 사업의 이행에 있어, A6.4 사업참여자는 비자발적 재정착을 
피해야 합니다.

E8.2

물리적 이주(즉, 거주지 이전 또는 상실)를 피할 수 없는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최소한 프로젝트 이전 수준으로 생계 및/또는 생활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이주자와 호스트 커뮤니티에 대한 이주 영향 
및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A6.4 사업에 원주민이 포함되는 경우,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는 6.4.6항, 
특히 기준 E9.5에 포함된 요소 9에 따라 얻어야 합니다.

E8.3
A6.4 사업참여자는 경제적 이주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이주(토지,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 상실로 인한 소득원 또는 
기타 생계수단의 상실)의 영향과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E8.4

A6.4 사업참여자는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이재민이 될 모든 영향을 
받는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 및 
사회경제적 기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재정착 및/또는 생계 대책은 A6.4-FORM-AC-016(그림 1 
참조)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실행 계획은 국제 모범 사례(예: 
유엔개발계획 표준 5: 이주 및 재정착33))에 따라 영향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선의의 협상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가 영향을 받은 개인, 그룹 또는 
지역사회와 합의한 재정착에 대한 이해는 서면 계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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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9. 원주민

개요 E9

A6.4 사업참여자는 사업유치국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원주민의 
권리와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A6.4 사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업유치국의 의무를 인정합니다.
A6.4 사업참여자는 원주민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열망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A6.4 사업 관련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6.4조 활동은 원주민이 파트너로서 A6.4 사업과 기업을 홍보, 
소유 및 관리함으로써 SD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평가기준

E9.1

A6.4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6.4 사업 
경계 내의 모든 원주민 공동체를 식별해야 합니다. 원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식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존중, 민감성, 
투명성을 가지고 이러한 커뮤니티에 접근해야 합니다.

E9.2

A6.4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원주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하에 
A6.4-FORM-AC-015(그림 1 참조)를 작성하여 원주민에게 영향을 
주거나 관련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적절한 자원은 A6.4 
사업의 사업참여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분석에는 원주민의 권리, 토지, 
영토, 성별 관계, 자원, 문화, 문화유산 및 기타 잠재적으로 무형적인 
영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9.3

A6.4 사업은 원주민을 그들의 땅과 영토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해당 원주민의 FPIC 없이는 어떠한 이주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FPIC는 물론 원주민과의 선의의 대화, 협의 
및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E9.4

A6.4 사업참여자는 원주민이 전통적인 소유권이나 기타 전통적인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원 및 영토와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영토를 소유, 사용, 개발 및 통제할 수 있는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E9.5

A6.4 사업참여자는 원주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정신적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FPIC 없이 해당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i) 영토나 토지 또는 
자원, (ii) 문화유산, 또는 (iii) 지역사회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신성한 
요소가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FPIC를 취득해야 합니다. 
FPIC는 절차 과정과 대화, 협의를 통해 도달한 합의에 모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주민과의 선의의 협상, 
지역 사회에 대한 특별한 가치, 가능한 경우 현지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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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년 7월 공개된 유엔개발계획(UNDP) 사회 및 환경 기준의 기준5. 이주 및 재정착을 
의미함 

E9.6

A6.4 사업참여자는 원주민이 자신의 토지 및 영토에서 천연자원의 
활용 및/또는 상업적 개발 또는 전통 지식 및 관행의 사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이며 토지 권리나 보건 서비스, 깨끗한 물, 
에너지, 교육,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동 조건, 주택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의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소10. 부패

개요 E10

A6.4 사업은 부패의 방지, 예방 및 탐지를 보장하고 활동 설계, 개발, 
실행 및 운영 중에 부패 또는 부패 시도에 대응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A6.4 사업참여자들은 부패가 빈곤을 완화하고 보건 성과를 
개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을 
전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소11. 문화유산

개요 E11

A6.4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피합니다.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A6.4-FORM-AC-015와 A6.4 환경 및 
사회적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파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그림 1 참조).

평가기준

E11.1 A6.4 사업은 중요한 문화유산의 유적지, 사물 또는 구조물을 변경, 
손상 또는 제거하는 데 기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11.2

A6.4 사업참여자는 문화유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영향 평가는 
사업의 제안된 위치가 사업 수행 또는 운영 중에 문화유산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6.4 
사업참여자는 문화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정부, 학계 및/또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전문가 및/또는 단체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A6.4 사업에 
원주민이 포함되는 경우, 6.4.6항에 포함된 요소 9, 특히 P9.5 기준에 
따라 FPIC를 취득해야 합니다.

E11.3

A6.4 사업에서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 또는 관행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그들의 
권리, 제안된 상업적 개발의 범위와 성격, 그러한 개발의 잠재적 결과 
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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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별 세부 평가를 위한 질문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요소1. 에너지

ELQ34) 1 A6.4 사업이 다른 사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35) 1.1 A6.4 사업이 다른 사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2. 대기, 토지 및 수자원
E2.1 대기

ELQ 2.1.a

A6.4 사업에 일상적 및 비일상적 활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 
AGQ2.1.1-1 및 AGQ2.1.1-2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2.1.b

A6.4 사업이 대기오염과 같은 과거 오염이 존재했던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예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질문 AGQ2.1.2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1-1 A6.4 사업은 강도 및 질량 흐름 측면에서 최소화 및/또는 
제어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1-2
A6.4 사업은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2

A6.4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표 18. SDM SD Tool 평가를 위한 질문 항목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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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E2.2 토지

ELQ 2.2.a

A6.4 사업은 일상적 및 비일상적 활동으로 인해 
토지오염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안내 질문 AGQ2.2.1-1, 
AGQ2.2.1-2, AGQ2.2.3, AGQ2.2.4 및 AGQ2.2.5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2.2.b

A6.4 사업이 토지오염과 같은 과거 오염이 존재했던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질문 
AGQ2.2.2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1-1
A6.4 사업으로 인해 방출의 강도 및 대량 흐름 측면에서 
최소화 및/또는 제어할 수 없는 토지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까?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1-2
A6.4 사업으로 인해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토지로 배출되어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2

A6.4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3 A6.4 사업이 토지 침식으로 인해 지표 및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토지 이용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4
A6.4 사업이 토양 자원의 저하와 토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통해 경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5

A6.4 사업이 소규모 토지 소유자 및/또는 지역 공동체에 
의한 살아있는 자연 자원의 생산, 수확 및/또는 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활동이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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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E2.3 수자원

ELQ 2.3

A6.4 사업이 수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여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36), 호수 
등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1
A6.4 사업이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 수자원 및 물 관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사용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2-1
A6.4 사업이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물로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2-2 A6.4 사업이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 포함되거나 배출로 
이어지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3

A6.4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4

사업참여자가 환경 및 사회적 기준과 비교하여 사업의 물 
소비가 가용성, 접근성, 신뢰성 및 수질 측면에서 사람과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물 
사용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3. 생태학 및 천연자원

ELQ 3

A6.4 사업이 서식지 손실, 훼손 및 파편화, 침입 외래종, 
과도한 착취, 수문학적 변화, 영양분 부하, 오염, 부수적인 
채취,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 등의 위협을 포함하여 
서식지와 서식지가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직접, 
간접, 누적적인 활동 관련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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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Q 3.1.1

A6.4 사업은 토양, 광물 및 기타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 보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제안된 활동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방지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1 A6.4 사업이 생태계 서비스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2-1 A6.4 사업이 목재 수확을 포함하여 지속 불가능한 산림 
관리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2-2 A6.4 사업이 산림 관리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3 A6.4 사업이 사업 경계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4 A6.4 사업이 멸종위기, 취약종 또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종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5 A6.4 사업이 멸종 위기 종의 확인된 서식지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6 A6.4 사업이 새로운 환경에 외래종을 도입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7 A6.4 사업이 제안된 활동의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외래종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3.1 A.6.4 활동이 중요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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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LQ(Element Level Question) : 요소 수준 질문
35) AGQ(Additional Guiding Question) : 추가 지침 질문
36) 대수층(aquifer) : 지하에 지하수(물)을 함유 혹은 저장하고 있는 지층
37) E3.1.1에 설명된 전제조건 3가지는 아래와 같음

① 해당 사업이 사업 지역의 집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과 활동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주변 고보전가치 및 
생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장해야 함
②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기준이나 생물다양성 가치,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뒷
받침하는 생태적 과정에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
③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생물다양성 가치의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절하게 
설계된 장기적인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해당 활동이 
위의 E3.3.137)에 설명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4. 인권

ELQ 4a

A6.4 사업의 이행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개발, 
빈곤 완화, 개발 기회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내법 및/또는 
국제적 수단을 훼손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4.1
A6.4 사업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4.2

A6.4 사업이 인권 실사 과정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인권에 불리한 위험을 초래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이거나 잠재적인 경우, 환경 
및 사회 관리 계획 양식에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명시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5. 노동

ELQ 5

A6.4 사업과 사업참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1 A6.4 사업이 지역사회가 이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노동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 예 
□ 잠재적 

표 19. SDM SD Tool 평가를 위한 질문 항목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 사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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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되나요?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2 A6.4 사업이 사업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차별 금지, 
기회 균등 증진을 저해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3

A6.4 사업이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지역사회 봉사자, 1차 공급 노동자(primary supply 
workers) 등 취약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 노동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4 A6.4 사업으로 인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 
사용되지는 않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5 A6.4 사업이 사업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6 A6.4 사업이 사업 근로자에게 작업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7

A6.4 사업이 신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적 
위험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특정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 또는 부문의 본질에 내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6. 건강과 안전

ELQ 6

A6.4 사업이 상황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1

A6.4 사업과 사업참여자가 활동의 크레딧 인정 기간 동안 
상황상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2 A6.4 사업 및 사업참여자가 제안된 활동의 실행 및/또는 
인프라 개발(예: 도로, 건물, 댐)과 관련된 건강 및/또는 

□ 예 
□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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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을 초래하나요?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3
A6.4 사업이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 부상, 신체적 
위험 또는 유출, 침식 또는 위생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 
악화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4 A6.4 사업이 구조적 요소의 고장(예: 건물 또는 인프라 
붕괴)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5

A6.4 사업이 수인성 또는 기타 매개체 매개 질병(예: 
임시 번식 서식지),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영양 장애,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6
A6.4 사업이 수행 및 운영 중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예: 폭발물, 연료 및 기타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및/또는 폐기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7
A6.4 사업이 생태계 및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예: 식량, 지표수 정화, 홍수로 인한 자연 완충)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2
A6.4 사업이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완화 
조치가 필요한 사고 또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 및/또는 안전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3
A6.4 사업이 여성과 남성은 물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자, 원주민 등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건강 
및/또는 안전 위험 노출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7. 성평등

ELQ 7

A6.4 사업이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별 기반 위험과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1-1 A6.4 사업이 성 평등 및/또는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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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1-2

A6.4 사업이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나요?
(예: 지역사회로의 노동자 유입, 지역사회 및 가정 내 
권력 역학 관계의 변화, 안전하지 않은 공공장소 및/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노출 증가 등)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1

A6.4 사업이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예: 활동 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임신/출산/육아휴직/결혼 상태를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이 활동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방지, 리더십 직책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여성과 
남성 모두)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2
A6.4 사업이 유급 업무, 자원봉사, 지역사회 기여 등 
확인된 업무 및 활동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3 A6.4 사업이 임신, 출산/육아휴직 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의 직장 내 참여를 제한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4
A6.4 사업이 특히 활동의 설계 및 실행에 참여하거나 
기회 및 혜택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속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5

A6.4 사업이 환경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과 위치를 고려하여 여성의 천연자원 사용, 
개발 및 보호 능력을 제한하나요?
(예: 생계와 복지를 위해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서 천연 자원의 저하 또는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8.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38)

ELQ 8 A6.4 사업이 물리적 이주, 경제적 이주 또는 두 가지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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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유발할 수 있는 비자발적 토지 취득 또는 토지 
사용 제한을 포함하거나 지원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1 A6.4 사업으로 인해 강제 퇴거 또는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2-1

물리적 이주(즉, 거주지 이전 또는 상실)를 피할 수 없는 
경우, A6.4 사업이 이재민과 호스트 커뮤니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해당되는 경우) A6.4 사업이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재정착 행동 계획 
및/또는 생계 행동 계획을 개발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2-2
A6.4 사업이 이재민들의 생계 및/또는 생활 수준을 
최소한 활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3

A6.4 사업이 경제적 이주(즉, 토지 또는 자산을 잃거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하여 수입원 또는 기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으로 이어지나요?
(해당되는 경우) 활동 참여자가 재정착 행동 계획에서 
경제적 이주의 영향과 위험을 고려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 
그룹 또는 지역사회와 협의 및 합의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4

A6.4 사업 및 사업참여자가 영향을 받는 개인, 그룹 또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으며 서면 합의에 도달한 재정착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9. 원주민

ELQ 9

A6.4 사업에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영향권 내의 원주민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1 A6.4 사업이 원주민이 존재하는 지역(사업 영향권 포함)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2-1 A6.4 사업이 원주민이 주장하는 지역, 토지 및 영토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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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2-2

A6.4 사업이 원주민의 권리, 토지, 천연자원, 영토 및 
전통적 생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해당되는 경우)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원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분석이 
원주민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A6.4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 양식 작성)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활동 
문서에 포함되었나요?
(해당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원주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영적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원주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39))를 
얻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3 A6.4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자신의 땅과 영토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4

A6.4 사업이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사용 또는 
취득해 온 토지, 자원, 영토를 소유, 사용, 개발, 통제할 
수 있는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 및 영토를 포함)?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5 A6.4 사업이 FPIC 없이 원주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및/또는 영적 재산을 활용할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6-1

A6.4 사업이 원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 및 
영토에서 천연자원의 활용 및/또는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
(해당하는 경우, 요소 8과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6-2

A6.4 사업이 원주민이 전통 지식 및 관행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A6.4 사업이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관행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선의의 협상 합의에 따른 이익 공유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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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초래하나요?
A6.4 사업이 혜택의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정 조항이 
토지 권리 또는 보건 서비스, 깨끗한 물, 에너지, 교육, 
안전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 및 주택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요소10. 부패

ELQ 10

사업참여자는 제안된 A6.4 사업의 개발, 실행 및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 탈세,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범죄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불법 활동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제공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11. 문화유산

ELQ 11a

A6.4 사업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을 변경, 손상 또는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 
AGQ11.1, AGQ11.2-1, AGQ11.2-2 및 AGQ11.2-3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11b

A6.4 사업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을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AGQ11.3-1, 
AGQ11.3-2, AGQ11.3-3, AGQ11.3-4 및 
AGQ11.3-5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1 A6.4 사업으로 인해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이 변경, 손상 또는 제거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1 A6.4 사업으로 인해 중대한 발굴, 철거, 지반 이동, 홍수 
또는 기타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2 A6.4 사업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 및 자연적 
특징이 변경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3 A6.4 사업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전통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장소, 구조물 또는 물건 또는 무형의 문화 

□ 예 
□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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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자발적 재정착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사회가 토지 취득이나 토지 사용 제한을 거
부할 권리가 없어 이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39)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형태(예: 지식, 혁신,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나요?
참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1

A6.4 사업이 상업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유형 
및/또는 무형 형태(예: 관습, 전통 지식)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이거나 잠재적인 경우, 
지역사회가 법에 따른 권리, 제안된 개발의 범위와 성격,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2
A6.4 사업이 관습과 전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지식, 혁신 또는 관행의 상업화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할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3
A6.4 사업이 사업유치국이 인정하는 유능한 전문가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한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 없이 
원래의 사업 설계를 유지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4
A6.4 사업은 사람들의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하나요?
그렇다면 요소 8의 비자발적 재정착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5
A6.4 사업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요소 8의 토지 취득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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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사업참여자들은 사업유치국의 SD 목표와 우선순위 및 SDGs를 고려하여 그들의 

A6.4 사업이 사업유치국의 SD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직접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수립하고 수립된 지표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 및 보고해야 한다.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는 3단계로 수행된다. 먼저 1단계는 사업유치국의 SD 목

표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참여자는 사업유치국의 SD 목표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는 SD 및 SDG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SDG 국가 

목표 및 지표, A6.4 사업과 관련된 경제, 사회 및 환경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사

업유치국이 A6.4 사업의 SD, SDG 달성 또는 SDG 국가 목표 및 지표에 대한 국

가 전략을 정의하는 경우, 사업참여자는 지속가능개발 기여 양식에서 SDG 관련 목표

와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또한 사업참여자는 동일한 양식으로 

SDG에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는 사업유치국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식별해야 한다.

2단계는 영향을 받는 SDG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목표에 대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는 17개 SDG, 169개 

목표, 249개 지표를 제공하며, 사업참여자가 영향을 받는 SDG를 식별할 때 반드

시 참조해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이 직접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SDG를 식별해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위에서 설명한 SD 목표와 우선

순위, 그리고 제외된 SD 목표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A6.4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SDG를 확인하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

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목표에 대한 글로벌 지표 프

레임워크"에서 확인된 SDG에 따라 정의된 각 목표를 검토하고 SDG와 목표에 미

치는 영향 기준에 따라 SDGs의 목표를 선택한다. 식별된 SD목표 내에서 선택한 

목표에 따라 정의된 지표를 검토하고 관련 지표를 선택한다. 이러한 지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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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 수준에서 정의되므로 사업참여자는 아래 3단계에 따라 자체 활동 수준의 

SD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주요내용
① A6.4 사업 유형과 관련이 있어야 함

②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어야 함

③ A6.4 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반복/지속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지역 

환경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함

표 20. SDG와 목표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A6.4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사업참여자는 SDG, 

SDG 목표 및 SDG 지표를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SDG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 각 사업에 대해 A6.4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모든 관련 SDG 목표와 각 SDG에 해당하는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17개 SDG 중 하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면 위험 평가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 SDG, SDG 목표 및 SDG 지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이미 환경·

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양식,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에 고려되어 있

는 경우, 사업참여자는 관련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없다. 식별된 

부정적 영향이 SDG, SDG 목표 및 SDG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사회적 보호

조치 위험 평가 양식,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 양식에 고려되지 않은 경우, 사

업참여자는 식별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사업참

여자는 사업 수준 SD 지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A6.4 사업이 사업유치국 법률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6.4 사업 수준 SD 지표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 동

안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A6.4 사업 수준 SD 지표는 SDG의 목표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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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당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회성

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개발 기여 양식에 정의된 각 사업 수준 SDG 기여 지표

에 사용할 모니터링 접근 방식과 모니터링 빈도를 포함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SDG 목표 SDG 세부목표 SDG 지표 사업단위 SD 지표

목표5. 성평등 달
성 및 모든 여성
과 여아의 권한 
강화 

5.4. 국가별 상황
에 맞는 공공서비
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보호정책
의 제공과 가구 
및 가족 내 책임
부담 촉진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
과 돌봄노동을 인
지하고 가치를 부
여 

5.4.1. 무급 가정
관리 및 돌봄노동
에 소요된 시간 
비율(성, 연령 및 
지역별)

조리시간 및 연료
확보와 관련된 평
균 절약 시간

목표7. 모두를 위
한 적정가격의 신
뢰할 수 있고 지
속가능하며 현대
적인 에너지에 대
한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과 지
속가능하며 현대
화된 에너지 서비
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 접근
성이 있는 인구비
율

전기 접근성이 있
는 총 인구 수

목표13. 기후변화
와 그 영향에 맞
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
에 통합한다

13.2.1. 국가감축
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
응계획 등을 보유
한 최빈국 및 군
소도서국 수
13.2.2. 연간 온
실가스 총 배출량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표 21. 사업 수준 SDG 기여 지표 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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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가 지역 및 글로벌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수렴한 문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개발 기여 양식을 작성하면 그 결과를 검증을 수행하는 DOE와 공유해야 한다. 제안된 사업

이 등록되면 사업참여자는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사업 수준의 SD 지표

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DOE는 A6.4 ER 발급을 

요청받을 때마다 해당 지표의 모니터링을 검증해야 한다.

③타당성 평가 및 검증

DOE는 타당성평가를 위해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보고서, 환경·사회적 모

니터링 계획서,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적절성, 관련성 및 완

전성을 아래 절차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이해관계자 협의 문서 검토
2단계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실시
3단계 관련 사업유치국 측 문서를 검토

4단계 사업에 대한 A6.4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타당성평가 의견을 제공

표 22. 타당성평가 절차

DOE는 A6.4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식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

해 제공되는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현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보고서,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서,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에서 받은 의견을 해당 양식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현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확립되어야 한다.

DOE가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 요소와 기준을 초과하고 협의 또는 완화로 해

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DOE는 등록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A6.4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에 따라 부정적 검증 의견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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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독기관에 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DOE는 등록시 검증한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획서,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

의 정보에서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불일치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공하여 A6.4 

사업이 여전히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위험 평가 보고서, 환경·사회적 모니터링 계

획서,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에 정의된 사회 및 환경 또는 SD 영향 내에 있는

지 표시할 수 있다.

DOE는 현지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접수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현지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며 사업으로 인한 위험 평가의 사후 이행 및 

SD 영향 평가에 전문적인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DOE는 환경·사회적 모니터

링 계획서,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고서에 설정된 매개변수를 측정, 모니터링 및 보

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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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CS

2.3.1. 제도 개요

VCS(Verified Carbon standard)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

소시장 프로그램이다. VCS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생성된 크레딧을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달성하는데 활용된다. 

VCS는 지속가능개발 기여(Sustainable Development contributions)와 보호

조치(Safeguard)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3.2. 평가체계

사업참여자는 SDG 기여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SDG 특정 목표에 대한 사업

의 기여도를 자체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양식이 SDG에 대한 검증된 기여를 

보고하기 위한 양식은 아니며, SDG에 대한 검증된 기여도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개발 검증 영향 표준(SDVISta) 프로그램40)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41). 

또한 사업참여자는 환경 및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한 후, 위험이 확인 될 경우 사업참여자는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설계

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에 대한 별도의 자세한 입증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고, VCS 등록을 위한 여러 사업 요구사항 부문 중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요

40) SDVISta(Sustainable Development Verified Impact Standard) 프로그램은 자연보호를 
중점으로 사회적 환경적 이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41) VCU 인증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SDVISta 프로그램, CCB 프로그램 등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준수하여 승인 받아야 함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분석 ｜   75

구사항이 VVB의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지속가능개발 기여 및 

보호조치에 대한 검증도 수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Verra는 VCS 사업 등록과 SDG에 특화된 사업 등록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한편 VCS 사업 등록건수(2,328건) 대비 SDVISta 사업 등록건수

(133건)는 적으므로 VCS 사업 등록만으로 어느정도 SDG 기여와 보호조치가 인정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VCS

평
가
체
계

의무여부 의무

평가절차 ①(사업참여자) 요구사항 충족 입증
②(VVB) 제3자 검증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기간에 따라 평가항목 입증
제3자 검증 여부 의무
사업등록시 필수 
평가항목 여부 의무
사전 및 사후 

평가 여부 의무
보고방법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에 제출
입증여부 의무

표 23. VCS SD Tool 조사 결과 (평가체계)

2.3.3. 평가기준

VCS SD Tool은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 평가를 수행한다. 지속가능개발 

기여는 SDG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한다. 보호조치 평가는 5개 부문(순

피해없음,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인권 및 형평성 존중, 재산권, 생물다

양성)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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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CS
개요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

평
가
지
표

원칙 -

요구사항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호조치

최소 3개 이상의 SDG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 5가지 부문별 요구사항 존재

평가항목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호조치
사업참여자가 선정한 SDG 지표 5개 부문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응답 표시방법 비공개
정량평가 여부 해당
정성평가 여부 해당

표 24. VCS SD Tool 조사 결과 (평가기준)

①지속가능개발 기여

사업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사업유치국의 

SDG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이 SDG

에 의해 정의되고 이에 따라 추적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입증

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후 각 모니터링 

기간에 감축사업이 최소 3개 이상의 SDG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능한 경우,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이 사업유치국의 SDG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

지 입증하여야 한다.

기후, 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CCB) 프로그램42) 또는 지속가능개발 검증 영향 

표준(SDVISta) 프로그램의 검증을 완료한 후 최소 3개 이상의 SDG에 대한 기여

를 보고한 경우 위의 요구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42) CCB(Climate, Community&Biodiversity Standards)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 이용 프로젝
트에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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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DG 기여 보고서 양식

②보호조치

VCS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자연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아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

을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자는 5개 부문(순피해없음,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인권 및 

형평성 존중, 재산권, 생물다양성)에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세

부적인 부문별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순피해없음

⦁사업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인권 및 형평성 존중, 재산권, 생물다양성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참여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야 함

⦁평가 결과 그러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자는 해당 위험을 공개하고 

표 25. 보호조치 부문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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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이러한 영향 및 완화 조치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시 해당 사업 관련 문서에 

보고해야 함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사업참여자는 사업의 결과로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복지에 
대한 자연적 및 인적 유발 위험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설계 및 자문을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할 이해관계자의 위
험43)을 파악하고, 사업은 트레이드오프44)를 피하고 현지 이해관계자의 위
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실행되어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팀은 유사한 탄소 또는 토지 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시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업규모와 지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참
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완화 조치
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여성과 소녀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고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는 완화 조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아동, 소수자 및 소외계층이 받
을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피해로부터 아동,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설계 및 실행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질오염물질 배출, 소
음 및 진동, 폐기물 발생, 유해물질 및 화학 살충제 및 비료의 배출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하며 완화해야 함

인권 및 
형평성 존중

⦁사업참여자는 사업 설계 또는 실행 과정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 설계 및 실행 시 국제인권장전 및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 
수단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고용과 자문 및 사업 활동 참여에 있어 성별에 따른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 설계 및 구현에 있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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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사

업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제3자가 고용한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 설계 및 실행의 일환으로 국제노동기구45)의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인권을 존중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원주민, 지역사회, 관습적 권리 보유자를 식별하고 사업 설계 
및 실행 시 해당 국제 인권법과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및 선주민과 부족민
에 관한 협약46)에 따라 이러한 그룹의 권리 보호를 인정, 존중 및 증진해야 
함

⦁사업참여자는 사업 설계 및 실행 시 원주민, 지역사회, 관습적 권리 보유자
의 관행 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함

재산권

⦁사업참여자는 원주민, 지역사회, 관습적 권리 보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가능한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은 사전 동의와 적절한 보상 없이 사유지, 이해관계자 또는 정부 재산을 
침범하거나 주민을 토지 밖으로 이주시켜서는 안 됨

⦁사업은 강제적인 물리적 또는 경제적 이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사업이 재산권, 사용권 또는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에는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과 사업참여자 간의 이익 공유 계약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참여자는 타당성평가 시 검증기관에 최소한 이익 공유 계약의 증거 또

는 초안을 제공해야 하며, 구현된 이익 공유 계약은 매 검증시 검증기관에 
제공되어야 함

생물다양성

⦁사업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파악하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및 서식지 연결에 필요한 지역에 있거나 이에 인접한 

사업의 참여자는 해당 사업이 해당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함

⦁사업의 일환으로 외래종을 도입하거나 외래종이 번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됨47)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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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험에는 식량 안보, 토지 손실, 수확량 감소,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후 변화 적응과
의 상충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44) 트레이드오프(Trade-Off) :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경제관계
45)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46)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
47) 사업참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또는 전 세계 외래종 목록을 사용하여 외래종을 식별

해야 하며, 지역 레지스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자는 레지스트리가 아닌 현지
에 적용 가능한 정보 출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문서에 사용된 출처를 제공해야 함

48) 파괴된 생태계(Degraded ecosystem) : 동료 검토 또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생태계 기능
이 더 이상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생태계 

49) ARR(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Revegetation) :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원
50) ALM(Agricultural Land Management) : 농지관리
51) WRC(Wetlands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 습지 복원 및 보전
52) ACoGS(Avoided Conversion of Grasslands and Shrublands) : 초원과 관목지의 전환 방지

⦁사업에서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위협하는 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생태계의 수문학적 기능을 고갈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활동은 VCS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됨
⦁생태계를 변환하는 사업은 파괴된 생태계48)에서만 구현되어야 함
 -사업 설명에 사업시작일 이전에 생태계가 훼손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사업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에 ARR49), ALM50), WRC51) 또는 ACoGS52) 

활동으로 생태계가 훼손된 경우, 사업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았
다는 증거(예: 허리케인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이전 토지 이
용에서 생태계 훼손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제안된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전에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글로벌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와 동료 검토 또는 전문가 판단의 증거와 같
은 증빙 문서를 사용하여 생태계 건강을 위협하는 외래종인 것으로 입증
된 경우, 이러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음

 -사업이 ARR 또는 WRC 활동을 통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우, 사업
활동이 해당 프로젝트와 동일한 생태지역에 존재하는 원시 생태계 유형을 
복원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은 원격감지, 항공 이미지, 
모델링 또는 기타 관련 문헌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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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S

2.4.1. 제도 개요

GS(Gold Standard)는 2003년에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 프로그램으로 GS 재

단의 비전 ‘모두를 위한 기후안보와 지속가능한개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지속가

능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지지한다. GS 크레딧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공통된 원칙과 요구사항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원

칙 5개 중 첫 번째 원칙이 기후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이며 두 번째 

원칙이 보호조치이다.

GS는 보호조치(Safeguard)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SDG Impact) 관련한 요

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4.2. 평가체계

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사전 검토, 타당성평가 및 디

자인 검토, 검증 및 성능 검토, 연간 보고, 인증유효기간 갱신 등 감축사업 추진 

절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GS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수

집된 모든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평가 주기는 

매년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례 보고서는 검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업데이트를 추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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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S

평
가
체
계

의무여부 의무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보호조치만 해당)53) ②타당성평가 및 디자인 검토 
③검증 및 성능 검토 ④연간 보고 ⑤인증유효기간 갱신

모니터링 방법 사업 수행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작성 및 매년 연례 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제3자 검증 여부 의무
사업등록시 필수 
평가항목 여부 의무
사전 및 사후 

평가 여부 의무
보고방법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에 제출
입증여부 의무

표 26. GS SD Tool 조사 결과 (평가체계)

53) 2023년 10월 발표된 사전검토 요구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의 경우 
타당성평가부터 적용하며, 보호조치는 대부분 완료된 평가결과가 아닌 주요 위험을 포함한 
보호조치 평가 요약으로 간소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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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평가기준

GS SD Tool은 보호조치 평가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보호

조치는 환경 및 생태(3), 경제(1), 사회(5) 부문별 총 9개의 보호 원칙을 공개하고 

있다. 보호조치 평가의 주요요소는 원칙, 평가질문, 요구사항이다. 평가질문은 필수

사항으로 각 원칙에 대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야 한다. 요구사

항은 평가질문별 감축사업이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 기

여는 SDG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한다. 보호조치 평가는 5개 부문(순피

해없음, 이해관계자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인권 및 형평성 존중, 재산권, 생물다양

성)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여를 입증하여

야 하며, 이는 SDG13을 포함한 최소 3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소가능개발목표 영향은 일회성 효과가 아니어야 하며,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사업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을 식별해야 한다. 세부적인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GS
개요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요구사항

평
가
지
표

원칙 기후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와 보호조치

요구사항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보호조치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SDG 영향 파악 및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9개 요소(환경 및 생태 3, 경제 1, 
사회 5)에 따른 세부 평가질문 옵션 선택

응답 표시방법 예, 잠재적, 아니오, 해당없음 중 택 1
정량평가 여부 해당
정성평가 여부 해당

표 27. GS SD Tool 조사 결과 (평가기준)



①보호조치

보호조치 평가의 주요 요소는 원칙, 평가질문, 요구사항이다. 원칙은 주어진 평가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근거이다. 사회, 경제, 환경 및 생태 분

야별 원칙이 존재하며 총 9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사회

원칙1 인권
원칙2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원칙3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원칙4 문화유산,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원칙5 부패

경제 원칙6 경제적 영향

환경 및 생태
원칙7 기후 및 에너지
원칙8 물
원칙9 환경, 생태 및 토지 이용

표 28. GS 사회, 경제, 환경 및 생태 보호조치 원칙

평가질문은 보호조치 평가를 위한 질문으로 사업참여자가 응답하여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사업참여자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모든 보호조치 원칙과 요건을 준수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은 설계, 관리 또는 위험 완화를 통해 사업

이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정의한다.

각 보호조치 원칙과 요구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원칙1. 인권

Gold 
Standard

a. 지속가능한개발, 빈곤 완화, 개발 기회와 혜택의 공정한 분배 
보장에 있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b. 국가의 인권 의무 및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표 29. GS 보호조치 원칙별 요구사항 항목 (사회)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분석 ｜   85

활동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이행을 
지원하고자 노력합니다.

c. 책임과 법치, 참여와 포용,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언어, 장애,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또는 지리적 출신, 재산, 출생, 건강 상태 
또는 원주민 또는 소수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포함한 기타 
지위를 차별의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d. 두 국제 인권 규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모든 자연적 부와 자원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완전한 주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민족의 
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하는 개발에 대한 인권을 인정합니다.

P.1.1.1
사업참여자 및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에 정의된 모든 종류의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P.1.1.2 본 프로젝트는 참여와 포용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P.1.1.3 프로젝트는 개발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조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2.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Gold 
Standard

a. 양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촉진합니다.
b. 여성 또는 소녀에 대한 차별에 기여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평등을 강화하는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c. SDG 5 -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GS 성평등 요건 
가이드라인54) 및 GS 성정책55)을 참조합니다.

P.2.1.1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성에 기반한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되며, 성 평등 
및 여성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성적 착취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GBV)의 여러 위험에 대처)
b. 여성과 소녀에 대한 노예, 감금, 신체적-정신적 고된 노동, 처벌 

또는 강압
c. 프로젝트가 의도치 않게 여성의 업무 부담과 시간 빈곤을 증가시켜 

여성의 선택의 자유와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존재
d. 여성의 권리 또는 자원(자연적 또는 경제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e.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소유권을 인정 (가능한 경우 여성이 

토지, 주택, 기타 자산 또는 천연자원을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조치를 채택)

P.2.1.2 프로젝트는 특히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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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젝트 실행에 적절한 경우, 유급,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공헌을 조직하여 식별된 활동에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마련

b. 임신, 출산/육아휴직 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의 활동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조건 도입

c. 현지 상황에 적합하고 각자의 이해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프로젝트 목표를 알리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보장 (이러한 조건이 
프로젝트 참여와 혜택에 대한 여성 또는 남성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P.2.1.3 프로젝트는 젠더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가 젠더 
전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약속을 참조해야 합니다.

P.2.1.4
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GS는 프로젝트에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사업 설계에 이들의 권장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3. 지역사회 건강 및 안전

Gold 
Standard

a.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사업기간 동안 일상적인 상황과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측하고 피하도록 합니다.

b. 프로젝트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P.3.1.1
해당 활동은 지역사회가 건강 위험(예: 오염, 오염된 지역/자원) 및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P.3.1.2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강 및 안전 평가를 

수행
b. 국가별 법적 요건, 모범 국제 관행에 따라 적절한 회피, 최소화 및 

완화 조치를 채택 (위험 및 영향의 최소화 및 감소보다 예방 또는 
회피를 선호)

c.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고나 사건이 적절하게 기록, 보고 및 처리되고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P.3.1.3
평가 및 채택된 관리 조치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 
소수자, 원주민 등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의 위험 노출과 민감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P.3.1.4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능적 위험 및 여성에 대한 특정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분야의 본질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칙4. 문화유산, 원주민, 이주 및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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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Standard

a.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b.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 및 물건의 부적절한 변경, 손상, 중단 
또는 제거를 피할 것을 옹호합니다.

c.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관리와 관련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협의를 촉진합니다.

d. 강제 퇴거 및 폭력 사용의 금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e. 비공식적 또는 관습적 소유권을 가진 청구인을 포함하여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모든 토지 및 천연자원 사용자를 인정합니다.
f. 원주민의 자결권, 토지, 자원 및 영토, 전통 생계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원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증진합니다.

g. 토착민과 지역 농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그들의 
권리, 토지, 자원, 영토, 전통적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함께 파트너십 
정신으로 설계되도록 보장합니다.

P.4.1 문화 및 역사 유적지
P.4.1.1 본 프로젝트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의 변경, 

손상 또는 제거에 관여하거나 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P.4.1.2

프로젝트에서 지역 사회의 지식, 혁신 또는 관행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사회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a.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
b. 제안된 상업적 개발의 범위와 성격
c. 이러한 발전의 잠재적 결과

P.4.1.3 본 프로젝트는 관습과 전통에 따라 그러한 지식, 혁신 또는 관행의 
상업화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P.4.1.4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P4.2 강제 퇴거 및 이주
P4.2.1 본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비자발적 이주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P4.2.2

프로젝트는 물리적(즉, 거주지 이전 또는 상실) 및 경제적 이주(즉, 
소득원이나 생계 수단의 상실로 이어지는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 상실)를 피하고, 이주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이주민과 호스트 
커뮤니티의 이주 영향과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는 적절한 경우 프로젝트 문서, 재정착 실행 계획 및 생계 
실행 계획을 프로젝트 문서에 통합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은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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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쳐 개발됩니다. UNDP 표준5 : 이주 및 재정착 요구사항을 
참조하세요.

P4.2.3
프로젝트에 물리적 또는 경제적 이주가 수반되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가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P4.3 토지 임차권 및 기타 권리

P4.3.1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소유권의 개혁, 수정, 정규화, 재배포, 기록, 등록 또는 목록과 같은 
모든 사이트/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식별된 모든 사이트/사항에 대해 
프로젝트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a. 법적 권리
b. 관습적 권리
c.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의 특별함을 명백하게 홍보/보호해야 함

P4.3.2

법적 계약의 변경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해당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변경은 반드시 사전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의해 합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4.3.3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설계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 전체 프로젝트 
경계에 대해 경합이 없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P4.3.4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P4.3.5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불만을 접수, 처리, 해결, 전달 및 기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GS4GG 이해관계자 협의 및 
참여 요건에 따라 요구됨)

P4.4 원주민

P4.4.1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원주민 커뮤니티를 
식별해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을 '소수 민족 또는 소수 민족', '원주민', '언덕 
부족', '소수 민족', '예정 부족', '원주민', '부족 그룹', '목축민', '수렵 
채집민', '유목민', '산림 거주민' 또는 기타 용어와 같은 다른 용어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그룹은 적절한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용어인 
'원주민'으로 지칭해야 합니다.

P4.4.2
설계 과정의 일부로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원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원주민이 제안된 프로젝트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및/또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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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역 외부의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원주민의 권리, 토지, 영토, 성별 관계 및 
자원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P4.4.3 프로젝트는 토착민을 그들의 땅과 영토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P4.4.4

프로젝트 개발자는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 자원 및 영토를 소유, 사용, 개발 및 
통제할 수 있는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 및 영토도 포함합니다.

P4.4.5
프로젝트 개발자는 토착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영적 재산을 존중, 
보호, 보존해야 하며, 토착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없이 이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P4.4.6

프로젝트 개발자는 토지와 영토에서 천연자원의 활용 및/또는 상업적 
개발 또는 프로젝트에 의한 전통 지식과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원주민이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 권리나 
보건 서비스, 깨끗한 물, 에너지, 교육, 안전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 
주택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P4.4.7

제안된 프로젝트가 원주민의 권리, 토지, 자원 또는 영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주민 계획"(IPP56)) 또는 "원주민 
계획 프레임워크 또는 "원주민 계획 프레임워크"를 상세히 작성하여 
프로젝트 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계획은 원주민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에 따라 그리고 UNDP 지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P4.4.8

프로젝트는 GS4GG 이해관계자 협의 및 참여 요건에 따라 원주민과 
그 대표자에게 피드백 및 고충 구제를 위해 상호 합의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시행 초기에 해당 원주민의 관습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주기 내내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도 논의, 합의 및 개발되어야 
합니다.

P4.4.9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5. 부패
Gold 

Standard
GS는 모든 종류의 부패에 관여하거나, 부패에 기여하거나, 부패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P.5.1.1 본 프로젝트는 부패 또는 부패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에 연루되거나 
부주의하게 기여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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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Gold Standard Gender Equality Requirements Guidelines
55) Gold Standard Gender Policy
56) IPP(Indigenous Procurement Policy) :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나 조달 과정을 통해 원주

민 기업과의 경제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주로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
가에서 시행되며, 원주민 소유의 기업이 정부 계약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장
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원칙6. 경제적 영향

Gold 
Standard

a.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며, 개발되는 경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b. 프로젝트가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보장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대우, 차별 금지, 근로자의 기회 
균등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강제 노동 및/또는 아동 노동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c. 프로젝트가 각국의 고용 및 노동법과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d. 가능한 한 적절하고 적절하게 고려된 현지 고용 및 조달을 
우선시합니다.

e. 여성 근로자, 청년 근로자, 이주 근로자, 비공식 경제 종사자, 장애인 
근로자에 특히 중점을 두고 고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인식합니다.

f.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P.6.1 노동권 및 근로 조건

P.6.1.1

프로젝트 개발자는 강제 노동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함께 국내 노동법 및 산업 보건 및 안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명시된 
원칙 및 기준과의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
a. 근로자는 노동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함
b. 모든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문서화하여 이행해야 함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ⅰ. 근무 시간(정기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ⅱ. 의무 및 업무
 ⅲ. 보수(초과 근무 수당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ⅳ. 건강 보험에 대한 양식
 ⅴ. 직원의 자발적 사직 조항이 있는 계약 해지 방식
 ⅵ. 병가 및 휴가를 제외한 연간 10일 이상의 연차 휴가 제공
 ⅶ. 출산 휴가, 휴가 또는 공휴일 규정
c.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을 다루지 

표 30. GS 보호조치 원칙별 요구사항 항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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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합리적인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을 
제공해야 함

d.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이주 노동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보장해야 함

e. 숙박 서비스가 이 원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숙박 시설의 품질 및 관리와 기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숙박 서비스는 차별 금지 
및 기회 균등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근로자의 
숙소 제공은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됨

P.6.1.2

채용 결정은 기회 균등과 공정한 대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고유한 직무 요건과 무관한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사회적, 원주민 

출신,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됨

b. 모집 및 채용, 보상(임금 및 복리후생 포함),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 교육 접근성, 직무 배정, 승진, 고용 종료 또는 퇴직, 징계 
관행 등 고용 관계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됨

c. 특히 여성에 대한 괴롭힘, 협박 및/또는 착취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차별 금지 원칙은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됨

P.6.1.3

프로젝트는 국내법에 고용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내법이 고용 차별 금지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이 문서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법이 
본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해당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의 P.6.1.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P.6.1.4

ILO 최저 연령 협약(제138호) 24조 및 1999년 ILO 최악의 아동 
노동 협약(제182호)에서 정의하는 아동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채용 절차에서 연령 확인을 위해 적절하고 검증 
가능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하며, VVB의 검증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P.6.1.5

18세 미만의 아동은 그 성격이나 수행되는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과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국가 법률이나 규정 또는 관할 당국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금지된 위험 업무의 국가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지해야 
할 유해 작업에 대한 지침은 관련 ILO 지침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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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은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하여 의무 교육을 
방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해로울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P.6.1.6

가족 소유지에서 일하는 자녀는 예외로 합니다. :
a. 의무 교육(최소 6년 이상)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b. 수행하는 업무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고
c.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함

P.6.1.7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설계,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필요한 프로세스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조치는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다루어야 합니다. :
a. 잠재적 유해 및 위험, 특히 중상, 건강 악화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근로자 건강 감시를 통해 확인된 위험의 식별 및 평가
b. 제거 또는 대체, 공학적 및 조직적 통제, 관리적 통제, 이러한 

집단적 조치를 통해 잔류 유해 및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c.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및 유지 관리와 교육 기록 유지 
관리를 포함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은 권한 있는 담당자가 실시함

d. 사고, 질병, 사건 및 그로 인한 부상, 건강 악화 또는 사망을 
기록하고 문서화함

e.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 예방 및 대비, 대응 조치,
f. 업무상 부상, 장애, 건강 악화, 질병 및 사망과 같은 불리한 영향에 

대한 산재 보험금 및/또는 구제책

P.6.1.8

프로젝트 개발자와 프로젝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예방 및 보호하고 작업 환경, 조직, 공정, 도구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 위의 안전 및 보건 
프로세스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P.6.1.9

프로젝트 개발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a.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특정 근로자 그룹을 

포함한 프로젝트 근로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b.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협박 및/또는 착취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GBV)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협박 및/또는 착취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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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10

프로젝트 개발자는 GS4GG 이해관계자 참여 요건에 따라 법률, 단체 
협약, 고용 계약 및 인사 정책에 규정된 대로 기존의 권리 및 자격 
침해에 대한 직장 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및 해당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그 조직)에게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채용 시 근로자에게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알리고 근로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6.1.11

프로젝트 근로자가 제3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계약자 또는 제3자의 과거 및 현재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실사,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3자가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본 최소 요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등의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b. 여기에 명시된 최소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타사 고용주의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함

P.6.1.12

프로젝트의 주요 공급업체(공급망 근로자)가 아동 또는 강제 노동 또는 
중대한 안전 위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야에 관여하는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또는 중대한 안전 문제가 있는지 평가
b. 주요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 및/또는 강제 노동에 

대한 새로운 위험이나 사건이 확인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함

P.6.2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P.6.2.1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인증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구현된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P.6.2.2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사회의 취약하고 소외된 사회 집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혜택이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7. 기후 및 에너지
Gold 

Standard
a. 기후 안보(완화 및 적응)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합니다.
b.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합니다.

P.7.1 온실가스 배출량
P.7.1.1 프로젝트는 활동 요건 또는 골드 스탠다드에서 승인한 SDG 영향 

표 31. GS 보호조치 원칙별 요구사항 항목 (환경 및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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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방법론 내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 
시나리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P.7.2 에너지 공급

P.7.2.1 본 프로젝트는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8. 물

Gold 
Standard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 수자원과 물 관련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합니다.

P.8.1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P.8.1.1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성에 기반한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되며, 성 평등 
및 여성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성적 착취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GBV)의 여러 위험에 대처)
b. 여성과 소녀에 대한 노예, 감금, 신체적-정신적 고된 노동, 처벌 

또는 강압
c. 프로젝트가 의도치 않게 여성의 업무 부담과 시간 빈곤을 증가시켜 

여성의 선택의 자유와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존재
d. 여성의 권리 또는 자원(자연적 또는 경제적)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e.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소유권을 인정 (가능한 경우 여성이 

토지, 주택, 기타 자산 또는 천연자원을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조치를 채택)

P.8.1.2

프로젝트는 특히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
a. 프로젝트 실행에 적절한 경우, 유급, 자원봉사 또는 지역사회 공헌을 

조직하여 식별된 활동에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마련

b. 임신, 출산/육아휴직 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의 활동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조건 도입

c. 현지 상황에 적합하고 각자의 이해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프로젝트 목표를 알리고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보장 (이러한 조건이 프로젝트 
참여와 혜택에 대한 여성 또는 남성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P.8.2 침식 및 수체 불안정성

P.8.2.1 프로젝트가 유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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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2
프로젝트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시행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P.8.2.3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토양 보호 및 침식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8.2.4
경사면의 토양 침식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 울타리 및 나무 줄, 자연 
계단식, 침투 스트립, 영구 지반 덮개)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유효 경사 길이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P.8.2.5 조치의 성공 여부는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P.8.2.6 위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장 
사항을 프로젝트 설계 및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원칙9. 환경, 생태 및 토지 이용

Gold 
Standard

a. 자연 서식지와 이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호, 보전, 유지 및 복원을 촉진합니다.

b. 천연 자원 보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합니다.

P.9.1 경관 수정 및 토양

P.9.1.1
프로젝트는 경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토양 자원의 순 
감소와 토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9.1.2
건강한 토양을 보장하기 위해 토양, 토양의 생물 다양성, 유기물 함량, 
생산성, 구조 및 수분 보유 능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9.1.3
토양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 농작물 순환, 퇴비화, 중장비 
사용 금지, N 고정 식물 사용, 경작지 축소, 생태적으로 유해한 물질 
사용 금지)를 취해야 합니다.

P.9.1.4
소규모 토지 소유자 및/또는 지역 사회가 살아있는 자연 자원을 생산, 
수확 및/또는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P.9.2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

P.9.2.1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인한 토지 이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위험으로 인한 영향의 악화를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P.9.2.2

프로젝트 개발자는 완화 조치(가능한 경우), 비상 대비 계획 및 대응 
전략을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비상 대비 및 대응 
프로젝트, 리소스 및 책임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에 공개해야 합니다.

P.9.3 생물학적 안전 및 유전자원
P.9.3.1 현대 생명공학의 산물이며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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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생명변형생물체(GMO/LMO)의 이전, 취급 및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III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P.9.3.2 프로젝트 개발자는 GMO/LMO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위험성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P.9.3.3 GMO 재배를 포함하는 임업 프로젝트(예: 조림/재조림)는 글로벌 목표 
골드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P.9.4 오염물질 배출

P.9.4.1

본 프로젝트는 오염 물질의 배출을 피해야 합니다. 일상적, 비일상적, 
우발적 배출을 피해야 합니다. 배출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는 
그 강도와 흐름을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적, 비일상적,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대기, 수질 및 토지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에 
적용됩니다.

P.9.4.2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사업기간 동안 국가 규정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오염 방지 및 통제 기술 및 관행이 프로젝트 사업기간 동안 
국가 규정 또는 국제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적용되어야 합니다.

P.9.4.3

프로젝트의 영향권 내에서 토양, 대기, 지표 및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모든 잠재적 오염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저감 조치와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방법에는 모든 취수원과 취수량, 둑 및 계량기 사용, 유량계, 
펌프 에너지 소비량, 증발량,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문서화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는 물리적 측정, 온라인 소스, 정부 데이터의 
데이터 로깅을 통해 과거 기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9.5 위험 및 비위험 폐기물

P.9.5.1

프로젝트 개발자는 유해 폐기물 및 비유해 폐기물의 발생을 피하고 
폐기물 발생 방지를 우선시하는 폐기물 관리 계층 구조를 구현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
a. 프로젝트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은 안전한 방식으로 

회수, 재활용 및 재사용해야 함
b.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의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과 잔류물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 파기 또는 폐기해야 함

P.9.5.2
발생된 폐기물이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경을 넘는 이동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P.9.5.3 프로젝트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방출을 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운송, 취급,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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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유해 물질의 잠재적 사용으로 인한 남성,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잠재적 차별적 영향을 포함한 건강 위험을 
적절히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근로자는 물론 저소득층, 장애인, 
원주민 및 소수 민족이 유해 물질에 직면한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9.5.4

프로젝트는 해당 화학물질 및 물질에 대해 덜 유해한 대체물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몬트리올 의정서, 미나마타 협약, 바젤 협약,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협약 또는 의정서에 정의된 허용 
가능한 목적이 아닌 한 생물체에 대한 높은 독성, 환경 잔류성, 생물 
축적 가능성 또는 오존층 파괴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 
또는 폐기 대상인 화학물질 및 유해 물질의 제조, 거래 및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P.9.5.5

본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 또는 단계적 폐지 대상인 
화학물질이나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DT57), PCB58) 
및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나 몬트리올 의정서 등 
국제 협약에 명시된 기타 화학물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P.9.6 살충제 및 비료

P.9.6.1

해충 관리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통합 해충 관리(IPM59)) 및/또는 통합 
매개체 관리(IVM60)) 접근법을 채택하고 화학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당한 양의 살충제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해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IPM/IVM이 다음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고 살충제 사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합니다.

P.9.6.2
해충 관리와 관련된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살충제 유통 및 사용을 규제 및 
모니터링하고 통합 해충 관리의 적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P.9.6.3

프로젝트에 해충 관리 또는 화학 살충제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 인체 
독성이 낮고 대상 종에 효과적이며 비대상 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인 것으로 알려진 살충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가 
화학 살충제를 선택할 때는 해당 살충제가 안전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고,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명확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 관련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조한 살충제여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P.9.6.4

문서화되고, 시행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화학 살충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안전한 운송, 보관, 취급 및 적용을 위한 규정
b.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규정

P.9.6.5 프로젝트 개발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위험도별 살충제 권장 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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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매우 위험) 및 IB(매우 위험)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 보관, 제조, 
거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제조, 조달, 유통 및/또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는 한, 클래스 
II(보통 위험) 살충제를 구매, 보관, 사용, 제조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취급, 보관, 적용 및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이러한 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P.9.6.6

비료의 사용을 피하거나 비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료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농업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고 토양과 물을 포함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염, 암모니아 휘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영양소 손실 메커니즘. 
이러한 맥락에서 비료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FAO, 2019)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관리 
관행을 채택해야 합니다.

P.9.7 산림 수확

P.9.7.1

프로젝트는
a. 상업적, 산업적 규모의 목재 수확에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적용하는 등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b. 산림 관리가 개선된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함
c. 조림지가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가능한 경우 토착종 활용)

P.9.7.2 토지 사용 및 산림 활동 요건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인 보호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P.9.8 식량 안보

P.9.8.1 해당 활동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식량 접근성과 가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P.9.9 동물복지

P.9.9.1

동물의 복지는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a. 식수와 적절한 음식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 제공
b. 일광에 대한 접근성
c. 쉼터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포함한 적절한 환경 제공
d. 취급 및 도축 또는 도살 시 인도적인 처우 제공
e. 감각 지각과 기본적인 욕구 수행에 장애가 없고
f. 가축 조련사 금지
g.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정책 및 직원 교육(동물 학대 증거는 

즉각적인 부적합으로 처리됨).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분석 ｜   99

P.9.9.2
동물용 의약품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약품은 라벨 및 포장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투여하거나, 숙련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합니다.

P.9.9.3
다치거나 병든 동물은 필요한 경우 회복을 위해 치료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질병(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P.9.9.4 호르몬을 포함한 합성 성장 촉진제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P.9.9.5 동물은 스트레스가 적은 방법,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여 동물이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9.9.6 동물은 운송 및 도축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P.9.9.7 동물의 발달 및 신체적 필요에 따라 동물당 적정 사육 공간과 사육 
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P.9.9.8

수생 동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위의 사항 외에도 수생 동물의 
특정 요구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a. 물 공급의 흐름, 수량 및 수질
b. 양식 어종과 생리적 상태, 특히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사료의 

양과 필요한 영양 성분
c. 충분한 산소 공급
d. 필수 온도

P.9.9.9

축산업, 양식업, 어업 등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1차 생산과 관련된 
활동은 산업별 우수 관리 관행과 가용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1차 생산 관행이 전 세계, 지역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으로 

성문화된 경우,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검증 또는 인증을 통해 입증된 
하나 이상의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리 관행을 구현해야 함

b.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하지만 프로젝트가 아직 
해당 표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또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해당 표준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평가 또는 격차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검증 
또는 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일정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설계 검토를 위한 프로젝트 
제출 전에 갭 분석과 실행 계획을 제출하고, GS4GG에 따른 첫 
번째 성과 검토를 위한 프로젝트 제출 전에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c. 해당 국가의 특정 생물자원에 대한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지역 또는 국가 표준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제 
산업 운영 원칙, 관리 관행 및 기술을 따라야 합니다.

P.9.9.10 동물복지 기준은 과학적 지식과 실제 경험에 근거하며, 위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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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P9.9)의 단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육 관행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동물 복지 관련 
문화적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P.9.10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및 중요 서식지

P.9.10.1

확인된 서식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이 모두 입증되지 않는 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
a. 프로젝트가 유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과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여 프로젝트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주변 HCV 및 생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장해야 함

b.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기준이나 생물다양성 가치,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생태학적 과정에 측정 가능한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함

c.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생물다양성 가치의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절하게 설계된 장기적인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P.9.10.2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관리하는 지역과 하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다음을 확인하고 보호/강화해야 합니다. 하류 영향의 
경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경계 내에서 프로젝트가 이러한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 기존 토종 나무 종의 패치 및
b. 토종 나무 종의 단일 고독한 줄기 및
c. 강, 호수, 늪, 일시적 수역 및 우물을 포함한 모든 담수 자원과
d. 희귀종,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서식지, 그리고
e. 서식지 연결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P.9.10.3
프로젝트가 그러한 서식지에 위치한 경우, 프로젝트 개발자는 :
a. 서식지의 부당한 전환이나 훼손을 최소화
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식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

P.9.10.4

토지이용 및 산림활동 요건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활동의 경우, 토착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면적의 최소 
10%를 HCV 접근법에 따라 확인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 영역:
a. 프로젝트 지역 내에 위치하며 프로젝트 개발자가 관리해야 함
b. 요구 사항의 영역(예: 토지 사용 및 산림의 경우 수역에 대한 완충 
구역)도 포함

P.9.10.5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프로젝트 설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LEFT61), IUCN 적색 목록62), 
IBAT63) 또는 기타 적절한 국가 공인 도구와 같은 매핑 도구를 
사용하거나 육안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방법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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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화학 물질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금
지됨

58) PCB(Polychlorinated Biphenyls) : 여러 개의 염소 원자가 결합된 합성 화합물로, 절연체
나 냉각제로 사용되던 산업 화학 물질이며,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 건강에도 
생식 독성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생산과 사용이 금지됨

59)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통합 해충 관리):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

60) IVM(Integrated Vector Management, 통합 매개체 관리):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예: 
모기, 파리 등)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61) LEFT(Local Environmental Footprint Tool) : 특정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한 도구로 생물 다양성, 서식지의 중요성, 환경의 탄력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소에서 개발
이나 프로젝트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됨

62) IUCN 적색 목록 (IUCN Red List): 세계 자연 보전 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발간하는 멸종 위기 종들의 목록

63)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 IBAT은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하는 도구로 기업, 연구 기관, 정부 등에서 특정 지역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도구, 육안 검사, 엔지니어링 또는 물리적 평가, 과거 데이터 사용, 지역 
주민과의 구두 또는 서면 설문조사가 포함됩니다.

P.9.11 멸종위기종

P.9.11.1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프로젝트가 멸종 위기, 취약종 또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감소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P.9.11.2 멸종 위기 종의 서식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보호 또는 
증진해야 합니다.

P.9.11.3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권고를 구하고 이를 프로젝트 설계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P.9.12 침입외래종

P.9.12.1

프로젝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현재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을 새로운 환경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기존 규제 체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입 행동의 위험이 높은 외래종을 의도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는 외래종을 품을 수 있는 기질 및 
매개체(예: 토양, 밸러스트, 식물 재료)의 운송을 포함하여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도입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P.9.12.2

프로젝트 개발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국가 또는 지역에 외래종이 이미 
서식하고 있는 경우, 외래종이 아직 서식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가능한 경우 관리 
통제권을 가진 자연 서식지에서 해당 종을 박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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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

지속가능개발목표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글로벌 SDG 지표, GS

의 SDG 도구, 승인 방법론(GS 인증 영향 평가서) 등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옵션1

⦁확인된 SDG 영향에 대해 사업참여자는 관련 국가 SDG 지표에서 
SDG 목표와 지표를 검토

⦁지표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채택된 최신 버전 검토
⦁지표가 아직 완전히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고려 중'인 최신 버전 검토
⦁사업참여자가 선택한 SDG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SDG 목표 및 지표

를 선택하거나, 사업이 선택한 SDG 및 해당 목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하는 근거와 정보를 담은 지표를 제안해야 함

옵션2 ⦁GS에서 승인한 SDG 도구에 따라 SDG 영향력을 입증

옵션3
⦁GS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거나 참조된 GS 승인 방법론을 따름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참여자가 GS 인증 영향 평가서를 발행하는 데 

사용됨

표 32. GS SDG 영향력 입증 옵션

엑셀 기반의 SDG 영향 도구는 5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사업 유형을 선택한

다. 2단계로 사업참여자가 모니터링 지표 선택을 위해 따를 방법(영향 영역 또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을 선택한다. 사업참여자는 모든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3단계는 모니터링 지표를 선택한다. 4단계는 선택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계획을 설계한다. 마지막 5단계는 사업 수준 평가를 완료

한 후 선택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기여도를 정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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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S SDG Impact Tool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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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결과

GS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 목표 영향 관련 세부

적인 사항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요구사항 

문서 이외에 보호조치에 특정된 요구사항 지침이 있었으며, 지속가능개발 목표 영

향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SDM 프로그램의 SD Tool이 평가지표 관련 자세한 설명을 보여주

고 있었으며, 특히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각 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요소별 보고서 양식을 제시하여 사업참여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SDM SD 

Tool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기준을 취합하여 개발된 문서이다. 그러므로 응답 표시방법이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부분에서 GS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VCS는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 관련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조치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 대비 적은 수의 평가지표가 존재하며 평가지표에 대한 응답 

방법이 비공개되어 있었다. 

CDM 프로그램의 SD Tool은 평가지표 관련하여 정량지표가 없는 것과 평가항

목으로 세이프가드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평가체

계 관련하여서는 SD Tool 인증 절차가 없으며,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의견수렴 절

차가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분석된다. 다른 SD Tool과 달리 의무적인 평가방법

이 아닌 사업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도 특징이다. 

주요 공통사항으로는 지속가능개발 기여 측면에서는 사업참여자가 직접 설정한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활용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적용한다는 점이 

존재한다. 보호조치 평가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평가질문에 따른 응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별 세부적인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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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DM SDM VCS GS
의무여부 선택 의무 의무 의무

평가절차

①(사업참여자) 보고서 작성
②(사업참여자) CDM 사무국에 제출
③(CDM 사무국) 검토 및 승인
④(CDM 사무국) 보고서 공개

①(사업참여자) 관련 양식 작성
②(사업참여자) 이해관계자 협의
③(DOE) 타당성평가
④(사업참여자) 모니터링
⑤(DOE) 검증

①(사업참여자) 요구사항 충족 입증
②(VVB) 제3자 검증

①사전 검토(보호조치만 해당)
②타당성평가 및 디자인 검토
③검증 및 성능 검토
④연간 보고
⑤인증유효기간 갱신

모니터링 
방법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개발할 수 있음

관련 양식에 따라 사업 수행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작성

모니터링 기간에 따라 평가항목 
입증

사업 수행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작성 및 매년 연례 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공유
3자검증 선택 의무 의무 의무
사전사후 
평가여부 해당없음 의무 의무 의무

보고방법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이익 
평가 모니터링을 한 경우 해당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 및 검증을 
위해 DOE에 제출할 수 있음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DOE에 제출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에 제출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에 제출

입증여부 해당없음 의무 의무 의무

표 33. 평가체계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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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DM SDM VCS GS

개요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개발 공편익 수준 평가

환경·사회적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지속가능개발 기여와 보호조치 보호조치와 지속가능개발목표 

요구사항

원칙 해당없음 해를 끼치지 않는다
(do no harm) - 기후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와 보호조치

요구
사항

환경, 사회, 경제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응답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지속가능개발 
기여 보호조치 보호조치 지속가능개발

목표 영향

관련 양식 
작성

지속가능개발 
기여 양식 

작성

최소 3개 
이상의 SDG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

5가지 부문별 
요구사항 존재

보호조치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SDG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3개 부문(환경, 사회, 경제) 11개 요소 사업 수준의 SD 

지표

사업참여자가 
선정한 SDG 

지표
5개 부문 9개 요소 옵션 3개 중 택

응답
표시방법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잠재적, 아니오, 해당없음 비공개 예, 잠재적, 아니오, 해당없음

정량
평가여부 해당없음 해당 해당 해당

정성
평가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표 34. 평가기준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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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 기여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지

속가능측면의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실시되는 사업대상지의 법규, 규정, 주변 환경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앞서 

CDM, SDM, VCS, GS는 모두 사업 적용대상지가 국외이므로 각 국가별 지속가능

개발목표 혹은 국가법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내 보호조

치 및 지속가능개발 기여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내 실정에 맞는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의 기후변화대응 지표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 

알맞은 지속가능개발 기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보호조치 및 지속가능개발 기여가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고품질 크

레딧을 발행하므로 크레딧 가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Ecosystem 

Marketplace의 보고서에 따르면 SDG에 기여하는 사업의 크레딧이 SDG에 기여

하지 않는 크레딧 대비 약 86%의 가격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으로 지속가능개발기여에 긍정적인 평가요소를 적용할 경우 고품질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SDG 기여, 보호조치 평

가 등은 가격우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8. Ecosystem Marketplace SDG 기여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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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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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평가

1. 자체평가 개요

1.1. 자체평가 절차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감축사업 부문을 선정한다. 감축사업 부문이 선정되

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64)에 등록된 사업을 조사하여 선정한다. 도내 추

진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연간 예상 감축량이 큰 사업65)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선정된 감축사업의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평가

를 실시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기준 반영 여부

를 평가한다. 반영 우수항목과 미흡항목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평가한다.

64)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65) 지속가능발전 기여 평가가 가능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연간 예상 

감축량이 1,000톤 이상인 일반 감축사업 위주로 선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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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체평가 온실가스 감축사업 선정

1.2.1. 사업부문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점유하고 있

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으

로 흡수원 부문에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바다숲 조성, 지역특화조림 조성 등 

흡수원 확대를 위한 여러 실천과제를 발표한바 있다66).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제외하고 특정 부문에 특

화된 제도는 농업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등의 산림과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사업 중 강원

특별자치도가 사업대상지인 사업을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1.2.2. 사업 선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

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사업대상지로 등록한 사업 중 연간 예상 순흡수량이 

가장 큰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평창군 지역에서 추진한 벌기령 연장 

사업으로, 30년 사업기간의 총 예상 순흡수량은 41,560tCO2(연간 1,385.3tCO2/

년)이고 총 사업대상지 면적은 98.2ha이다.

66)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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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

2.1. 평창군 벌기령 연장사업

2.1.1. 사업 개요

강원도 평창군 산림경영 A사업은 총 30년(2017.7.5.~2047.7.4.)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며 강원도 평창군 인근의 산을 사업대상지로 한다. 본 사업은 수확기에 도달

한 임분에 대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수행하는 

벌기령 연장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총 면적은 98.2ha이다. 관리하는 수종은 기타

참나무류, 강원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이며 구획을 3개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한다.

구분 주요내용
사업유형 ⦁산림경영
참여유형 ⦁비거래형
사업기간 ⦁2017.7.5. ~ 2047.7.4. (30년간)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평창군 인근 산 (98.2ha)

사업내용

⦁벌기령 연장 사업
⦁수확기에 도달한 임분에 대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 보존 관리
⦁(수종) 기타참나무류, 강원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41,560tCO2/30년 (연간 1,385.3tCO2)

표 35. 강원도 평창군 산림경영 A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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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SD Tool의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질문 항목을 적

용하였다.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계획서에서 작성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내용을 참고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환
경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본 사업은 벌기령 연장을 통해 숲 생태계의 
활력도를 높이는 한편 대상지가 국도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도로변 경관 유지 및 도로보호기능 및 
생활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시하여 
자연경관유지, 토사유출방지,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탄소중립행사의 홍보사례로 
발전시켜 나감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사업대상지의 경우 벌기령을 초과한 임분으로 
구획별 임령 40년 초과 전까지 솎아베기와 덩굴 
및 잡목제거 활동을 실시함. 활동 중 소음 발생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 등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이 
예상됨.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계획 수립과 작업참여자의 
사전교육을 통해 산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표 36. 강원도 평창군 산림경영 A사업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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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사
회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를 탄소중립행사로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역의 
이미지개선과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을 부각 시킬 수 있음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산림경영의 사업을 통해 지구온난화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2018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기간을 통해 홍보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폐막 후 
사업에 대한 관심의 하락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해체에 따른 공동사업자의 부재에 따른 
사업지속성의 의문점 발생 가능성 있음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폐막 
이후에도 사업자가 30년간 산림의 관리 및 경영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음을 홍보함으로써 
사업지속성에 대한 의문점 해소

경
제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본 사업에 따른 추진에 따라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은 없으나 숲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휴양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가 있음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휴양자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임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해당사항 없음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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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경 부문의 대기, 토지 및 수자원 요소에서는 솎아베기, 덩굴 및 잡목제거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토지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토사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침식으로 인한 토양 위험 및 토양·수자

원 생태계 서비스 손실 위험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태계 및 천연자원 관련

하여서는 서식지 손실, 지속불가능 산림관리, 멸종위기종 위험 초래 등 대부분의 

질의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 사회 부문의 노동 요소에서는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

였으며, 건강과 안전 요소에서는 사업 중 소음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경우 환경 부문의 에너지와 사회 부문의 인권, 성평등,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원주민, 문화유산 요소의 질문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나 SDM SD Tool의 질문항목과 비교하였을 때는 자체 평가내용이 간소

화되어 있다. SDM SD Tool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항목

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환경 및 사회적 보호조치에 대한 평가가 신뢰성

을 가질 수 있다.

다만 SDM SD Tool의 경우 국가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원

주민, 비자발적 재정착 등 일부 질문항목의 경우 도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참여자 단위에서 온

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로 개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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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 항목별 자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요소1. 에너지

ELQ 1 사업이 다른 사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67) 1.1 사업이 다른 사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2. 대기, 토지 및 수자원
E2.1 대기

ELQ 2.1.a

사업에 일상적 및 비일상적 활동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 
AGQ2.1.1-1 및 AGQ2.1.1-2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2.1.b

사업이 대기오염과 같은 과거 오염이 존재했던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예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질문 AGQ2.1.2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1-1 사업은 강도 및 질량 흐름 측면에서 최소화 및/또는 
제어할 수 없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1-2
사업은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1.2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표 37. 강원도 평창군 산림경영 A사업의 SDM SD Tool 평가결과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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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E2.2 토지

ELQ 2.2.a

사업은 일상적 및 비일상적 활동으로 인해 
토지오염물질을 배출할 위험이 있으며,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안내 질문 AGQ2.2.1-1, 
AGQ2.2.1-2, AGQ2.2.3, AGQ2.2.4 및 AGQ2.2.5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2.2.b

사업이 토지오염과 같은 과거 오염이 존재했던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질문 
AGQ2.2.2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1-1
사업으로 인해 방출의 강도 및 대량 흐름 측면에서 
최소화 및/또는 제어할 수 없는 토지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까?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1-2
사업으로 인해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토지로 배출되어 지역 및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2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3 사업이 토지 침식으로 인해 지표 및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토지 이용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4
사업이 토양 자원의 저하와 토양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통해 경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2.5

사업이 소규모 토지 소유자 및/또는 지역 공동체에 의한 
살아있는 자연 자원의 생산, 수확 및/또는 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활동이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관행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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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E2.3 수자원

ELQ 2.3

사업이 수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여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68), 호수 등 수자원 
및 물과 관련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1
사업이 산, 해안, 바다, 숲,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 
수자원 및 물 관련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사용을 포함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2-1
사업이 일상적, 비일상적 또는 우발적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물로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2-2 사업이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 포함되거나 배출로 
이어지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3

사업이 기존 오염 수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참여자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오염 수준에 대응해야 하며, 사업유치국이 
사업참여자에게 완화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2.3.4

사업참여자가 환경 및 사회적 기준과 비교하여 사업의 물 
소비가 가용성, 접근성, 신뢰성 및 수질 측면에서 사람과 
생물 다양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물 
사용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3. 생태학 및 천연자원

ELQ 3

사업이 서식지 손실, 훼손 및 파편화, 침입 외래종, 
과도한 착취, 수문학적 변화, 영양분 부하, 오염, 부수적인 
채취,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 등의 위협을 포함하여 
서식지와 서식지가 지원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직접, 
간접, 누적적인 활동 관련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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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Q 3.1.1

사업은 토양, 광물 및 기타 고갈 가능한 천연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 보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제안된 활동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방지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1 사업이 생태계 서비스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2-1 사업이 목재 수확을 포함하여 지속 불가능한 산림 관리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2-2 사업이 산림 관리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3 사업이 사업 경계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4 사업이 멸종위기, 취약종 또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종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5 사업이 멸종 위기 종의 확인된 서식지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6 사업이 새로운 환경에 외래종을 도입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2.7 사업이 제안된 활동의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외래종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3.3.1 활동이 중요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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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GQ(Additional Guiding Question) : 추가 지침 질문
68) 대수층(aquifer) : 지하에 지하수(물)을 함유 혹은 저장하고 있는 지층
69) E3.1.1에 설명된 전제조건 3가지는 아래와 같음

① 해당 사업이 사업 지역의 집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과 활동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해결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주변 고보전가치 및 
생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장해야 함
②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기준이나 생물다양성 가치, 그리고 이러한 생물다양성 가치를 뒷
받침하는 생태적 과정에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
③ 중요 서식지가 지정된 생물다양성 가치의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절하게 
설계된 장기적인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행동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A6.4 사업참여자는 해당 활동이 
위의 E3.3.169)에 설명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4. 인권

ELQ 4a

사업의 이행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한개발, 빈곤 
완화, 개발 기회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내법 및/또는 국제적 
수단을 훼손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4.1
사업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4.2

사업이 인권 실사 과정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인권에 
불리한 위험을 초래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이거나 잠재적인 경우, 환경 
및 사회 관리 계획 양식에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명시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5. 노동

ELQ 5

사업과 사업참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1 사업이 지역사회가 이 사업으로 인해 창출된 노동 기회에 □ 예 

표 38. 강원도 평창군 산림경영 A사업의 SDM SD Tool 평가결과 (사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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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방해가 
되나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2 사업이 사업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차별 금지, 기회 
균등 증진을 저해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3

사업이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지역사회 봉사자, 1차 공급 노동자(primary supply 
workers) 등 취약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 노동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4 사업으로 인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 사용되지는 
않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5 사업이 사업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6 사업이 사업 근로자에게 작업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5.7

사업이 신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적 위험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특정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업 또는 부문의 본질에 내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6. 건강과 안전

ELQ 6

사업이 상황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1

사업과 사업참여자가 활동의 크레딧 인정 기간 동안 
상황상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2 사업 및 사업참여자가 제안된 활동의 실행 및/또는 □ 예 



제5장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평가 ｜   123

인프라 개발(예: 도로, 건물, 댐)과 관련된 건강 및/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나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3
사업이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 부상, 신체적 위험 
또는 유출, 침식 또는 위생으로 인한 지표수 수질 악화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4 사업이 구조적 요소의 고장(예: 건물 또는 인프라 
붕괴)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5

사업이 수인성 또는 기타 매개체 매개 질병(예: 임시 번식 
서식지),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영양 장애,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6
사업이 수행 및 운영 중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예: 
폭발물, 연료 및 기타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및/또는 폐기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1-7
사업이 생태계 및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예: 식량, 지표수 정화, 홍수로 인한 자연 완충)에 
악영향을 미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2
사업이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완화 조치가 
필요한 사고 또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 및/또는 안전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아니오 
□ 해당없음 

AGQ 6.3
사업이 여성과 남성은 물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자, 
원주민 등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건강 및/또는 
안전 위험 노출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7. 성평등

ELQ 7

사업이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별 기반 위험과 영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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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Q 7.1-1 사업이 성 평등 및/또는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1-2

사업이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나요?
(예: 지역사회로의 노동자 유입, 지역사회 및 가정 내 
권력 역학 관계의 변화, 안전하지 않은 공공장소 및/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노출 증가 등)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1

사업이 차별 금지, 동등한 대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예: 활동 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임신/출산/육아휴직/결혼 상태를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이 활동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건),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방지, 리더십 직책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여성과 
남성 모두)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 이행에 대한 
정보 제공).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2
사업이 유급 업무, 자원봉사, 지역사회 기여 등 확인된 
업무 및 활동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3 사업이 임신, 출산/육아휴직 또는 결혼 여부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의 직장 내 참여를 제한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4
사업이 특히 활동의 설계 및 실행에 참여하거나 기회 및 
혜택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속시키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7.2-5

사업이 환경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과 위치를 고려하여 여성의 천연자원 사용, 개발 
및 보호 능력을 제한하나요?
(예: 생계와 복지를 위해 이러한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서 천연 자원의 저하 또는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8.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재정착

ELQ 8 사업이 물리적 이주, 경제적 이주 또는 두 가지 모두를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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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는 비자발적 토지 취득 또는 토지 사용 
제한을 포함하거나 지원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인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1 사업으로 인해 강제 퇴거 또는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2-1

물리적 이주(즉, 거주지 이전 또는 상실)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이재민과 호스트 커뮤니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해당되는 경우) 사업이 영향을 받는 개인,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재정착 행동 계획 
및/또는 생계 행동 계획을 개발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2-2
사업이 이재민들의 생계 및/또는 생활 수준을 최소한 
활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3

사업이 경제적 이주(즉, 토지 또는 자산을 잃거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하여 수입원 또는 기타 생계 수단을 
잃는 것)으로 이어지나요?
(해당되는 경우) 활동 참여자가 재정착 행동 계획에서 
경제적 이주의 영향과 위험을 고려하고 영향을 받는 개인, 
그룹 또는 지역사회와 협의 및 합의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8.4

사업 및 사업참여자가 영향을 받는 개인, 그룹 또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선의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으며 서면 합의에 도달한 재정착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위험이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9. 원주민

ELQ 9

사업에 해당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영향권 내의 원주민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1 사업이 원주민이 존재하는 지역(사업 영향권 포함)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2-1 사업이 원주민이 주장하는 지역, 토지 및 영토에 위험을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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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나요?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2-2

사업이 원주민의 권리, 토지, 천연자원, 영토 및 전통적 
생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해당되는 경우)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원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분석이 
원주민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A6.4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 양식 작성)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활동 
문서에 포함되었나요?
(해당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원주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영적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원주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얻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3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자신의 땅과 영토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4

사업이 원주민이 전통적으로 소유, 점유, 사용 또는 
취득해 온 토지, 자원, 영토를 소유, 사용, 개발, 통제할 
수 있는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토지 및 영토를 포함)?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5 사업이 FPIC 없이 원주민의 문화적, 지적, 종교적 
및/또는 영적 재산을 활용할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6-1

사업이 원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 및 영토에서 
천연자원의 활용 및/또는 상업적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하나요?
(해당하는 경우, 요소 8과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9.6-2

사업이 원주민이 전통 지식 및 관행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사업이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관행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선의의 협상 합의에 따른 이익 공유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포용적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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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초래하나요?
사업이 혜택의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정 조항이 토지 
권리 또는 보건 서비스, 깨끗한 물, 에너지, 교육, 
안전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 및 주택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나요?

요소10. 부패

ELQ 10

사업참여자는 제안된 사업의 개발, 실행 및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 탈세,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범죄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불법 활동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제공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요소11. 문화유산

ELQ 11a

사업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을 
변경, 손상 또는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 질문 
AGQ11.1, AGQ11.2-1, AGQ11.2-2 및 AGQ11.2-3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LQ 11b

사업에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을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나요?
예 또는 잠재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AGQ11.3-1, 
AGQ11.3-2, AGQ11.3-3, AGQ11.3-4 및 
AGQ11.3-5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1 사업으로 인해 중요한 문화유산의 장소, 물건 또는 
구조물이 변경, 손상 또는 제거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1 사업으로 인해 중대한 발굴, 철거, 지반 이동, 홍수 또는 
기타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2 사업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 및 자연적 특징이 
변경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2-3
사업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전통적 또는 종교적 
가치를 지닌 장소, 구조물 또는 물건 또는 무형의 문화 
형태(예: 지식, 혁신,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 예 
□ 잠재적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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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참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당없음 

AGQ 11.3-1

사업이 상업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유형 
및/또는 무형 형태(예: 관습, 전통 지식)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이거나 잠재적인 경우, 
지역사회가 법에 따른 권리, 제안된 개발의 범위와 성격,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2
사업이 관습과 전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지식, 
혁신 또는 관행의 상업화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할 위험을 수반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3
사업이 사업유치국이 인정하는 유능한 전문가의 의견과 
권고를 고려한 변경, 수정 또는 업데이트 없이 원래의 
사업 설계를 유지하나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4
사업은 사람들의 비자발적 이주를 포함하나요?
그렇다면 요소 8의 비자발적 재정착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AGQ 11.3-5
사업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포함되나요?
그렇다면 요소 8의 토지 취득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 예 
□ 잠재적 
□ 아니오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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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연구 주요 내용 및 의의

제2장 지속가능발전의 탄소시장 영향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세대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는 대

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DG Impact 평가와 환경영향 

및 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Safe Guard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탄소시장에서 온

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여부 및 감축 사업으

로 인한 지속가능성 측면 부정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는 SDG Impact 평가와 Safe Guard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승

인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 평가기준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활동 연계 사례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국제적으로 발행 크레딧 양이 많고 SDG 기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GS 

프로그램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선정하였다. Kolar Biogas Project는 전통적인 장작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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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 등유를 대체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육상생태계 보호, 지구촌 협력 등 11가지의 SDG 목표에 기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iogas Project는 요리 목적의 전통적인 장작을 대체하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육상생태계 보호, 지구촌 협력 등 11가지의 SDG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측면 평가기준 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은 글로벌 대표 상쇄제도 CDM, SDM을 선정하고 글로벌 대표 자발적탄소시장 프

로그램으로 VCS, GS를 선정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개발 기여 측면에서는 대부분 사업유치국

의 SD 목표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UN SDGs 목표를 참조하여 사업참여자가 직접 사업 

수준의 SD 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afe Guard(보

호조치) 평가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사회, 경제,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

별 세부 평가질문에 따라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준 자체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평가 진행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였던 산

림 부문의 평창군 벌기령 연장 사업을 선정하였다. SDM SD Tool의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질문 항목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였다. 환경 부문은 대기, 토지 및 수자원 요소에서 오염

물질 배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생태계 및 천연자원 요소에서는 서식지 손실, 

지속불가능 산림관리 등 대부분 질의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 부문은 노동 

요소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건강과 안전 요소에서는 사업 

중 소음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경우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나 SDM SD Tool의 질문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간

소화하여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항목별 증빙자료가 제출 되어야 본 평가

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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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야기되는 환경·사회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safe 

guard) 평가 시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온

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보호조치 및 SDG 기여 측면 평가활동에 접근하는 선도적 연구로

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탄

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내용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다루는 연구로서 정책적 시사

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관련 사례, 국외 평가기준 현황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환경 분야 학술연구 외에도 

경제, 사회 등 SDGs 목표에 부합하는 타 연구주제와도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가 초기에 사업을 설계할 때 보호조치 및 

SDG 기여 부분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을 지원한다.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보호조치(Safe Guard)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 평가기준으로 국제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가기준들이 존재하나 전수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에 적

용가능한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하지 못하고 SDM SD Tool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

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설정된 목표 등 자체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지표가 적용되었다. 

추가적으로 도내 수행된 산업부문, 농업부문 등 모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평가하지 못하고 

산림 부문에 한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이 한계점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의 후속과제로는 지속가능발전 평가기준의 핵심 평가기준 및 국내 적용가능한 평

가기준을 선별하여 가중치 적용을 통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SD Tool 평가지표 개발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단위의 SDG 평가기준을 기업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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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용가능하도록 평가지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별, 사업유형

별 특성에 알맞은 평가지표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사업유형별 SDG 기여 수준 평가가 어려

울 경우 EHSQ(환경보건안전품질) 등 타제도 및 타평가기준을 차용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영리 목적의 감축사업은 평가지표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목적의 감축사업

은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하여 사업참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등록에서 SDG 기여 평가를 종료하는 것이 아닌 사업기간 진척도를 평가

하여 명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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